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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연구의 배경

제1절 연구의 필요성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2011년 6월 23일자“기획재정부 소관 행정입

법 검토보고”는 국회법 제98조의2 제3항의1) 행정입법 검토제도에 따라

국회규정인행정입법의분석평가업무처리에관한규정2) 제650호에서

제시하는 7가지의 기준에3)‘조세법률주의의 위반 여부’를 추가한 기준

들에 따라 소득세법 시행령 제13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5조의2의‘강

제 세무조정 제도(업종별로 기준수입금액(6억원, 3억원 또는 1억5,000

만원) 이상인 사업자 등의 경우에는 반드시 세무사가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해서제출하도록하는제도)의위헌성’에대하여검토했다.4)

1제1절연구의필요성

1) 국회법 제98조의2 (대통령령 등의 제출) ③ 상임위원회는 위원회 또는 상설소위
원회를 정기적으로 개회하여 그 소관 중앙행정기관이 제출한 대통령령·총리령
및부령(이하이조에서“대통령령등”이라한다)에 대하여법률에의위반여부등
을 검토하여 당해 대통령령 등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경우에는소관중앙행정기관의장에게그내용을통보할수있다. 이 경
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내용에 대한 처리 계획과 그 결과를 지체없이
소관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전문위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
령등을검토하여그결과를당해위원회위원에게제공한다.

2) 국회규정제650호, 2009. 9. 16.
3) 1. 법률의 위임근거 없는 국민의 권리제한 및 의무부과 여부 2. 법률의 위임범위

일탈여부 3. 포괄적재위임여부 4. 법률의제정₩개정폐지에따른행정입법정비
여부 5. 상₩하위법령 간 체계의 부적절 여부 6. 내용의 타당성 및 합리성 결여 여
부 7. 그밖에법률의취지또는내용에합치되지아니하는지여부

4) 동(同) 검토보고는 법률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강제 세무조정 제도의 위헌성’과
함께‘증여세공제대상법률화’(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제46조), ‘법인적격분
할 요건’(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부양가족 등 인적공제’(소득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8항), ‘비과세되는 배당소득의 범위’(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3조),
근로장려금 환급의 제한(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10), 관세 월별납부 승
인의 유효기간(관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8항), ‘관세사 등의 장부보관의무’(관세
사법 시행령 제151조),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 대상 법률화’(농어촌특별세법



동(同) 검토보고는“세무조정이란기업회계로기록된장부로부터세법

상 익금과 손금을 구하여 종합소득세의 소득금액(과세표준)을 산정하는

절차로, 납세자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하여 소득세법에서 정한 과세요

건에맞추어세금을납부하기위한내부적인세금계산행위”인데우리세

법은 소득세에 대하여 신고납부제도를 취하고 있으므로 납세자가 스스

로세금을계산하여신고납부하고, 부정확한신고에대한책임은납세자

스스로가 부담하고 있으므로 납세자 자신이 직접 세금을 계산하여 신고

할지, 법률전문가를 대리인을 선임하여 신고하도록 할지는 전적으로 납

세자의선택에달려있는것이라고밝히고있다.

동(同) 검토보고는이러한점에도불구하고소득세법시행령에서사실

상세금신고납부행위라고볼수있는세무조정계산서작성을반드시세

무사를 통해서 하도록 하는 강제 세무조정 제도는 전혀 법률의 근거 없

이 단지 행정입법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헌법 제59조의5)

조세법률주의에 정면으로 위배될 뿐만 아니라, 납세자에게 세무사 선임

료 등 납세협력비용의 부담을 강제하는 결과를 초래하며 국민의 납세의

무 이행에 중대한 제한을 가하는 것으로 법치주의원리에도 반하는 것이

라고하였다.

2 제1장연구의배경

시행령 제4조) 및‘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를 제시하였고, 대통령령 등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조), ‘간편장부 소득
금액계산서의 작성’(소득세법 시행령 제132조), ‘실비변상적 급여에 대한 비과
세’(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및‘정부지급금 추계서의 제출양식’(사회기반시설
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21조의2)를 제시하였다. 동(同) 검토보고는 전자의
‘조세법률주의에 위반하거나 법률의 근거 없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행정입
법’10건은 국회법 제51조에 따라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므로 해당 소위에
회부하여 개정여부를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고, 후자의‘위임범위를 일탈한
행정입법 등’4건은 국회법에 따라 기획재정부에 통보하여 법률의 취지에 맞게
개정할수있도록하겠다고하였다.

5) 헌법제59조조세의종목과세율은법률로정한다.



또한, 동(同) 검토보고는 소득세법 제70조 제4항에서6) 납세자가 스스

로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하여 정당한 세금을 납부하더라도 무신고로

간주하여 가산세 등을 부과하고 있고, 2011년 5월 2일자 소득세법 개정

으로신설된성실신고확인제도의7) 도입에대한국회의논의와8) 같이강

3제1절연구의필요성

6)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④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60조 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제3호에 따
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본다. 
1.-2. (생략)
3. 사업소득금액을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비치₩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재무상태표₩손익계산
서와 그 부속서류, 합계잔액시산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조
정계산서. 다만, 제160조 제2항에따라기장을한사업자의경우에는기획재정부
령으로정하는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
4.-6. (생략)

7) 소득세법제70조의2 (성실신고확인서제출)
①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이하“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라 한다)는
제70조에따른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할때에같은조제4항각호의서류
에더하여제160조및제161조에따라비치₩기록된장부와증명서류에의하여계
산한 사업소득금액의 적정성을 세무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고 작성한 확인서(이하“성실신고확인서”라 한다)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2011. 5. 2. 신설). 
② 제1항에 따라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는 제70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는 그 과세기간의 다
음연도 6월 30일까지할수있다(2011. 5. 2. 신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성실신고확인서에 미비한 사항
또는오류가있을때에는그보정을요구할수있다(2011. 5. 2. 신설). 
부칙 (2011. 5. 2. 법률 제10625조) 제2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70조의2의개정규정은이법시행일이속하는과세기간분부터적용한다.

8) 정부가 2010. 10. 1.자로 제출한 세법개정안에 포함된“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안”은 2010. 11. 15.자에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9차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된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서 조세소위원회에 회부되었는데, 조
세소위원회는 동(同) 법률안을 심사한 후 2011. 3. 4.자 제298회(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이를본회의에부의하지않고그내용중이미법률에반영된사항을제
외하고 나머지를 수정하여 대안을 제안하기로 했고, 2011. 3. 7.자 제3차 기획재



제세무조정제도의도입여부도국민적합의를거쳐국회가직접결정하

여야 할 사항이되, 동(同) 제도를 법률로 규정함에 있어서는 자기책임에

근거한 신고납부제도, 납세협력비용 부담, 납세자의 재산권 침해 소지

등에대한면밀한검토가선행되어야할것이라고하였다.

이와 비슷한 취지로 국세청의 조성훈 서기관은 2008년 9월「국세」지

에 기고한“외부 세무조정 강제제도의 위헌성 검토”에서 외부 세무조정

강제제도는 단순히 세무대리인의 수입확보를 위한 제도로 볼 수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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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위원회도 조세소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소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이를
본회의에부의하지않고그내용을통합하여위원회대안을제안하기로의결하였
다. 이에 따라 2011. 4. 4.자로 제안된“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안번
호 11411)에 포함된 성실신고확인제도에 대하여 기획재정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제기된소수의견은 <별표 1-1>과같다.

<별표 1-1> 성실신고확인제도에 대하여 기획재정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소수의견

가. 개정안의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준세무조사의 성격을 갖는 것이므로 동 제도를 세
무사에 맡기는 것은 적절치 않고, 공급자 위주의 현 세무대리시장 여건에서 실효
성을 확보하기도 어려움. 납세자의 탈세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과세관청의 고유
업무임에도 특종 또는 수입금액이 많다는 이유로 탈세가 많을 것으로 추정하여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불이행시 가산세를 부과하는 개정안의
패널티 제도는 세무행정을 선진화하여 탈세를 줄이겠다는 세무행정 방향에도 역
행하는 것이므로 이 제도를 도입하려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사업자에 대
하여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함.

나. 세무조사는 국세청의 고유권한이고, 개정안의 성실신고확인제도는 불이행시 가
산세가 부과되고 세무조사의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세무조사의 성격을 가짐. 따
라서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사인인 세무사에게 이러한 권한을
부여할 것이 아니라 세무공무원의 정원을 늘려서 세무공무원이 직접 세무조사를
하는 것이 적절함.

다. 기장대리 등 동일한 세무대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의
세무대리인에 대하여만 특별히 그 책임을 가중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라. 성실신고 확인제도는 어떤 사업자가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였는지를 다른
사업자가 감시하도록 하는 것으로, 이는 어떤 기업의 업무집행이 적법하였는지
를 변호사로부터 감수받아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과 유사한 것으로 적절
치 않음.



동(同) 제도가 신고성실성을 높일 수 있다는 논리적, 실증적 근거도 없

고, 세무대리인은 국가의 이익보다는 고객확보를 위해 부실신고를 유도

할가능성이크고납세자도외부세무조정의추가적비용을고려해서세

무대리인에게불성실신고를원할수도있고, 국민의기본적의무인납세

의무조차스스로이행할수없게만들어서부당한지출을강요하는것은

납세자를착취의대상으로보는태도이므로, 외부세무조정제도는즉시

폐지되어야한다고주장하였다.

이와같은일련의비판적논의에대해서는한국세무사회(이하“세무사

회”)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외부 세무조정 강제제도가 존치되고 있지만,

동(同) 제도를 통해 납세자의 신고성실도가 제고됨으로써 세법 질서가

잘 지켜지고 국가의 재정수입에도 기여할 것이라는 당초의 취지가 충분

히 실현되고 있다는 점을 효과적으로 제시하지 못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이러한논의는다시나타날수있는것으로예상할수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론적·실증적 연구를 통해 외부세무조정 제도의

효과에 대하여 분석한 후에 이를 통해 나타난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동

(同) 제도가 당초의 취지에 더욱 부합하기 위해 필요한 법령 및 제도적

개선방안을제시하고자한다.

제2절 선행연구 및 연구방법

본연구의주제와관련한국내의선행연구는범위를다소넓게하더라

도아래와같이제한적이다.

김웅희와 최숙(2009) 및 이강오와 명영준(2009)은 전술한 조성훈

(2008)에대응하여다양한법령상논의를통해외부세무조정제도의규

범적 안정성을 확인하였다. 구체적으로, 김웅희와 최숙(2009)은 외부세

무조정제도를 헌법적으로 검토한 결과 ① 관련 법률의 위임규정을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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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유기적·체계적으로 살펴보면 예측가능성이 쉽게 확인되기 때문에

동(同) 제도가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했다고는 할 수 없고 ② 동(同) 제

도는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절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등

비례의 원칙에도 위반되지 않으므로 재산권의 침해라고 볼 수 없고 ③

동(同) 제도는 결국 자기결정권이 미치지 않는 영역에 대한 책임을 제한

하는역할을충분히하고있다는점에서자기책임의원칙에반하지않으

며 ④ 동(同) 제도를 통해 신고납세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입법

목적 달성에 어렵지 않게 협력할 수 있는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좀 더 무

거운 책임을 지우고 그 위반에 대하여 제재를 가한다고 하여 관련 법령

조항이합리적인이유없이자의적인차별을하였다고는볼수없다고주

장하였다. 또한, 이강오와 명영준(2009)은 외부세무조정제도가 반드시

필요하고 그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하는 이유로 ① 동(同) 제도는

공권력단체와 국민간의 공법적 법률관계와 관련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에 대한 정확한 외부세무조정은 중립적인

위치의 세무전문가인 세무사에 의해 수행되는 것이 필요하고 ② 기업회

계의투명성보다더욱공익성이강하다고할수있는성실한납세의무의

이행을담보하기위해서는세무전문가의세무조정을통한사전검증절차

로 동(同) 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며 ③ 동(同) 제도를 통해 성실한 납세의

무를 자발적으로 이행하는데 따르는 어려움으로 인한 납세협력비용을

감축하고 세무조사의 증가에 따른 불필요한 세무간섭을 배제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주장하였다.9)

심태섭(1999)은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세무대리인이용자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항목들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심태섭(1999)은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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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명영준과 이강오(2009)는 이러한 이유 때문에 외부세무조정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용하기위해서는①세법상외부조정대상자의범위를법령화해야하고②회계
감사와 세무조정은 별개로 수행되어야 하며 ③ 외부조정대상자의 범위를 지속적
으로확대해야한다고주장하였다.



(同) 만족도에유의적인영향을미치는변수는“저렴한조정료”, “세무사

사무실의 청결함”, “납부세액의 정확한 산출”, “각종 신고/업무기일의

준수”및“납세자요구의충분한이해”라고제시하였다.

임인환(2002)은 기업특성에따른이해관계자집단의차이를바탕으로

다양한 특성에 따른 세무조정항목의 차이에 대하여 실증분석하였다. 구

체적으로, 임인환(2002)은 외부감사대상법인은대개기업회계기준을준

수한 결과 관련세법에 따라 세무조정사항이 빈번하게 발생한 반면 나머

지 기업들은 기업회계기준보다 세법에 따른 회계처리를 하는 결과 세무

조정자체가거의이루어지지않기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규모가작은

기업을 중심으로 조세법 규정이 기업의 회계실무에서 사실상의 기준으

로작용하고있다고주장하였다.

홍정화와 이미영(2009)은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세무대리서비스 원가

에 대한 세무대리인들의 인식을 조사하고, 보수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홍정화와 이미영(2009)은 ① 세무사

들은투입하는서비스시간에비하여매우낮은수준의보수를받기때문

에 거래처에 부실서비스를 제공할 가능성이 있고, 거래처의 업종, 기업

형태, 세무조사위험, 세무사의 명성 및 사무소의 위치 등에 따라 서비스

원가가 할증되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고 ② 세무대리서비스 보수결정

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는 인건비, 종업원수 및 개업연수인 반면 국세

청 근무경력이나 사무소 운영형태는 영향이 크지 않으며 ③ 세무대리서

비스의합리적인보수수준을결정하기위해서는거래처의업종, 기업형

태, 지점 존재 여부, 세무조사위험 및 세무사의 명성 등과 같은 특성을

적절하게반영해야한다고주장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와 같이 다양한 측면에서 외부세무조정제도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후에 이를 바탕으로 제도개선의 논의까지 취급한 선행연

구는발견할수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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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외부세무조정제도와 관련한 다양한 논의를 진행하기 위

해진행한연구방법은동(同) 제도와관련한현행및연혁법령등의분석

을 통한 제도적 연구, 동(同) 제도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경제학적 이론

연구 및 이러한 효과에 대한 설문조사 연구와 계량경제학적 분석인데,

개별적인연구방법과결과는목차에따라후술하기로한다.

제3절 연구의 효과

본 연구를 통해 외부세무조정제도에 대한 비판적 논의에서 계속 제기

된동(同) 제도의충분하지못한경제적효과의문제점에대응할수있는

이론적, 실증적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동(同) 제도의 안정적 발전에 기여

할수있는학술적근거를제시할수있을것으로기대할수있다.

즉, 외부세무조정제도를 통해 국민경제를 구성하는 다양한 경제주체

들이 충분한 경제적 편익을 제공받음으로써 세무대리인이 제공하는 세

무조정서비스가 충분한 제도적 타당성을 가지고 있고 사회적 자본

(social capital)을 증가시켜서 국가의 경쟁력(competitiveness)에도

직접적인영향을미칠수있기때문에이를장기적으로더욱발전시켜야

한다는점을설득력있게제시할수있을것으로기대할수있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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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외부세무조정서비스에 대한 분석

제1절 외부세무조정 제도의 분석

1. 외부세무조정 제도의 개요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0조 제1항은 해당 과세기

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10)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

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

고및납부계산서”에11) 따라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신고하여야하고

(이하“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12)13) 동법 제70조 제4항은 종합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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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종합소득과세표준이없거나결손금이있는거주자를포함한다.
11) 소득세법시행규칙제101조제11호및별지제40호서식(1).
12) 다만, <별표 2-1>의 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해당소득에대하여과세표

준확정신고를하지않아도된다(소득세법제73조제1항, 제4항및제5항).

<별표 2-1>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① 근로소득만 있는 자
②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자
③ 연말정산되는 사업소득(보험모집인 및 방문판매업자의 사업소득)만 있는 자
④ 퇴직소득만 있는 자*A
⑤ ①+④, ②+④ 또는 ③+④*B*C
⑥ 분리과세소득(이자·배당·연금·기타)만 있는 자
⑦ ①+⑥, ②+⑥, ③+⑥, ④+⑥ 또는 ⑤+⑥
⑧ 수시부과 후 추가발생소득이 없는 자

*A ①-④의 경우에도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
은경우에는확정신고의무不면제

*B 퇴직소득은 분류과세이므로 ①·②·③과 조합 可(①·②·③ 간의 조합은
누진과세때문에과세표준확정신고의무해당)

*C ①-⑤의경우에도연말정산세액에대한수정신고또는경정청구可

13) 이와함께거주자가사망한경우그상속인은그상속개시일이속하는달의말일



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할때에는그신고서에 <별표 2-2>의 서류를첨

부해야 하되, 복식부기의무자가14) ③의 조정계산서 등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

하였다.

<별표 2-2>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첨부서류

①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및 특별공제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② 종합소득금액 계산의 기초가 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서류(소
득금액계산명세서 등)

③ 사업소득금액을 비치·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경우에는 기업
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합계잔액시
산표 및 조정계산서.15)16) 다만, 간편장부대상자로서17) 간편장부에 따른 기장을 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간편장부소득금액 계산서18)

④ 대손충당금·퇴직급여충당금·일시상각충당금 등을 계상한 때에는 그 명세서
⑤ 사업자(소규모 사업자는19) 제외)가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법인 포함)로부

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적격증빙서류(계산서·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
전표 및 현금영수증) 외의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영수증수취명세서

⑥ 사업소득금액을 비치·기록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하지 아니한 경우
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추계소득금액 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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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부터 6개월이되는날까지(동(同) 기간 中상속인이주소또는거소의국외이전
을 위하여 출국을 하는 경우에는 출국일 전날까지) 사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그 거주자의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하고(소득세법 제74조 제1항),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을 출국일 전날까지 신고해야 한
다(동조제4항).

14) 소득세법 제160조 제3항. “복식부기의무자”는“간편장부대상자”를 제외한 사업
자를의미한다.

15) 소득세법시행령제131조.
16) 국세기본법에 따라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표준재무상태표·표준손익계산

서·표준원가명세서·표준합계잔액시산표 및 조정계산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재
무상태표·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합계잔액시산표 및 조정계산서의 제출을
갈음할수있다.

17) 소득세법 제160조 제2항. “간편장부대상자”는 신규사업자 또는 직전 과세기간
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별표 2-3>의 업종별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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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의료업, 수의업 및 약사에 관한 업을 행하는 사업자나 변호사업, 심판변론인
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등사업서비스업을영위하는사
업자는제외).

<별표 2-3> 업종별 간편장부대상자 수입금액기준

* 위 업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겸업의 수입금액을 주업종(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의 수입금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주업종의 수입금액에 합하여 판정하고,
이 경우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도 이에 준하여 환산한 금액으로 판단한다
(소득세법시행령제208조제7항).

18) 소득세법시행규칙별지제82호서식.
19) “소규모사업자”는직전과세기간의사업소득의수입금액의합계액이 4,800만원

에 미달하는 자, 신규사업자 또는 연말정산되는 사업소득만 있는 사업자를 의미
한다(소득세법시행령제147조의2 제4항및제132조제4항).

20) 소득세법시행규칙제65조의2 제1항.

<별표 2-2>의 ③과 같이 복식부기의무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

고를 할 경우에는 조정계산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여기서“조정계산서”

는 사업자가 비치·기록한 장부 또는 증명서류에 의하여 작성하되 성실

한 납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기획재정

부령이20) 정하는 <별표 2-4>의 사업자는 세무사(세무사법에 의하여 등

록한공인회계사포함)가작성하여야한다(소득세법시행령제131조제2

항). 즉, 복식부기의무자는원칙적으로는자기조정계산서를첨부해도무

업종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그 밖
에 아래의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
수·폐기물 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부동산업 중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구입한 주거용 건물을 재판매하는
경우는 제외)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
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임대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
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
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수입금액기준

3억원

1억 5,000만원

7,500만원



방하지만 <별표 2-4>의 외부세무조정 대상사업자의 경우에는 외부조정

계산서를첨부해야하는것이다.

<별표 2-4> 업종별 외부세무조정 대상사업자 수입금액기준
(2010-2011년)

* 위 업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겸업의 수입금액을 주업종(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
종)의 수입금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주업종의 수입금액에 합하여 판정하고, 이 경
우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도 이에 준하여 환산한 금액으로 판단한다(소득세
법시행규칙제65조의2 제1항제1호본문).

<별표 2-4>의 외부세무조정 대상사업자 수입금액기준은 2010년 과

세기간부터 적용되는 것인데, 2009년까지는 <별표 2-3>의 간편장부대

상자 수입금액기준이 외부세무조정 대상사업자 수입금액기준과 동일하

게 적용되었고 업종 구분도 <별표 2-4>와는 다소 차이가 있었는데

2007년이후의동(同) 기준을정리하면 <별표 2-5>와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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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그 밖
에 아래의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
수·폐기물 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부동산업 중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구입한 주거용 건물을 재판매하는
경우는 제외)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
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임대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
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
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수입금액기준

6억원

3억

1억 5,000만원



<별표 2-5> 업종별 외부세무조정 대상사업자 수입금액기준
(2007-2009년)

이상의외부세무조정대상사업자구분은소득세법이적용되는개인사

업자를대상으로한것이고, 법인세법에서는이와다른기준을적용해서

<별표 2-6>과 같이 외부조정대상법인을 규정하고 있다(법인세법 시행

령제97조제8항).

<별표 2-6> 외부조정대상법인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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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2007년에는“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
업, 사회및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22) 단, 조세특례제한법제72조에서규정한당기순이익과세법인은제외한다.

①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 70억원 이상인 법인 및 외부감사 대상 법인
②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인 법인으로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나

책임준비금의 손금산입을 적용받거나, 합병에 따른 이월결손금을 승계하거나 조
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조세특례를 받는 법인

③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인 법인으로서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
재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준비금 잔액이 3억원 이상인 법인

④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2년 이내에 설립된 법인으로서 해당 사업연도 수입
금액이 3억원 이상인 법인

⑤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하여 결정 또는 경정받은 법인
⑥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합병 또는 분할한 합병법인,

분할법인, 분할신설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
⑦ 국외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거나 외국자회사를 가지고 있는 법인
⑧ 정확한 세무조정을 위하여 세무사가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하려는 법인

업종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그 밖
에 아래의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운수
업,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
업, 오락·문화 및 운동 관련 서비스업과 기타 공공·수리 및 개
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21)

수입금액기준

3억원

1억 5,000만원

7,500만원



2. 외부세무조정 제도의 현황

2007년 이후의 연도별 국세통계연보에 의하면 매 과세기간별로 개인

사업자의종합소득세신고유형은 <별표 2-7>과같이구분할수있다.

<별표 2-7> 개인사업자의 연도별 종합소득세 신고유형

* 성실납세방식 신고자,23) 간편장부신고자, 기준경비율신고자24) 및 단순경비율신
고자

<별표 2-7>과 같이 외부세무조정 대상사업자는 매 과세기간별로 전체 개

인사업자 중에서 23% 내지 24% 수준을 차지하는데, 이를 다시 외부조정 대

상사업자와 그 밖의 사업자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구분해서 종합소득세 세액

계산구조에따른사업자유형별평균금액을정리하면 <별표2-8>과같다.

23)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시행된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에서는 간편하고 표준화된 방
식으로 성실중소기업의 납세협력비용을 줄이기 위한 취지로 성실중소기업은 일반납
세방식 대신 성실납세방식을 적용하여 각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사업소득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구체적으로, 성실납세방식을 적용
받기 위해서는 연간 수입금액이 5억원 이하이면서 (수입금액 요건) 복식부기에 따라
성실하게 거래명세를 기장해야 (투명성 요건) 하고(단, 수입금액 요건과 투명성 요건
을 만족하더라도 외부감사대상 법인이나 부동산임대업 및 소비성 서비스업은 제외한
다). 동(同)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일반납세방식에 비해 훨씬 간편한 방식으로 사
업활동에 대한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 성실납세방식을 적용받을 경우에는 사업
활동에 대한 세금부담이 줄어드는 것과 함께 소규모 사업자들이 세금부담 그 자체보
다더욱크게느끼는세금신고의어려움을줄일수있는(즉, 납세협력비용을경감시킬
수있는) 장점이있다.

24) 추계의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사업자는 추계의 방법에 따라 기준경비율 적
용대상자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 구분하는데,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는 신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간편장부대상자 수입금액에 미달하는 사업
자 또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업종별 기준금액(업종별로 2,4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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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709,508 24.5% 98,637 3.4% 2,092,113 72.1% 2,900,258 100.0%
2008년 786,486 23.2% 109,541 3.2% 2,496,916 73.6% 3,392,943 100.0%
2009년 818,621 24.5% 115,376 3.5% 2,402,304 72.0% 3,336,301 100.0%
2010년 874,057 24.8% 122,382 3.5% 2,533,106 71.8% 3,529,545 100.0%

평균 797,168 24.2% 111,484 3.4% 2,381,110 72.4% 3,289,762 100.0%

구분 외부조정 자기조정 기타*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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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천원) 외부조정 자기조정 不외부조정
(자기+기타) 전체사업자

2007년

총수입금액 549,546 252,753 83,003 199,171 

종합소득금액 51,263 20,884 13,788 26,592 

과세표준*A 43,913 15,119 8,938 20,666 

산출세액 10,146 2,523 1,318 4,374 

결정세액*B 9,133 2,224 1,291 3,888 

2008년

총수입금액 562,374 218,205 77,241 191,395 

종합소득금액 50,902 21,037 13,343 25,076 

과세표준 43,295 15,083 8,401 19,059 

산출세액 9,706 2,437 1,193 3,908 

결정세액 8,741 2,141 1,154 3,457 

2009년

총수입금액 560,523 212,017 80,594 200,700 

종합소득금액 52,343 20,763 13,852 27,044 

과세표준 43,778 14,029 8,273 19,982 

산출세액 9,552 2,053 1,063 3,923 

결정세액 8,657 1,810 1,043 3,507 

2010년

총수입금액 601,004 219,782 81,916 213,141 

종합소득금액 55,293 21,970 14,149 28,408 

과세표준 46,492 15,104 8,621 21,323 

산출세액 10,122 2,211 1,101 4,206 

결정세액 9,100 1,964 1,083 3,734 

평 균

총수입금액 569,634 224,678 80,596 201,301 

종합소득금액 52,556 21,188 13,784 26,803 

과세표준 44,433 14,824 8,545 20,254 

산출세액 9,879 2,295 1,163 4,094 

결정세액 8,905 2,025 1,137 3,639 

<별표 2-8> 사업자 유형별 평균금액의 비교

원-6,000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이다(단, ① 의료업, 수의업 및 약사에 관한 업을
행하는 사업자 ② 변호사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등 사업서
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③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 中 해당
과세기간에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않은 경우 ④ 해당 과세기간에 신용카드
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등을 위반하여 해당 사실을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해당 과세기간에 3회 이상 통보받고 그 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상이거나 5회 이
상통보받은사업자는제외한다).

*A 종합소득금액종합소득공제
*B 산출세액(세액공제+세액감면)



<별표 2-8>과 같이 외부세무조정 대상사업자는 2007년부터 2010년

까지 평균적으로 5억 6,963만원의 매출액을 바탕으로 각각 5,255만원

과 4,443만원의 종합소득금액과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했고 890만

원의 종합소득세를 부담했는데, 이러한 결과는 자기조정계산서를 작성

하는 개인사업자(이하“자기세무조정 대상사업자”)나 그 밖의 개인사업

자들과비교할때상대적으로높은수준이라고할수있다.

그러나 <별표 2-8>에서는 표준편차의 자료가 없기 때문에 사업자 유

형별로 종합소득세 신고내용이 유의적인 차이가 있는지의 여부를 검정

할 수는 없는데, 이러한 문제점은 표본자료를 이용한 제4장의 실증분석

을통해확인함으로써보완하기로한다.

또한 <별표 2-8>의 자료를 바탕으로 종합소득세 세액계산구조에서

개별항목들간의비율차이를비교하면 <별표 2-9>와같다.

<별표 2-9> 사업자 유형별 비율차이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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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2008년

2009년

종합소득금액
÷총수입금액(①) 9.33% 8.26% 16.61% 13.35%

과세표준÷총수입금액(②) 7.99% 5.98% 10.77% 10.38%
결정세액÷총수입금액(③) 1.66% 0.88% 1.56% 1.95%
산출세액÷과세표준(④) 23.10% 16.69% 14.74% 21.16%
결정세액÷과세표준(⑤) 20.80% 14.71% 14.44% 18.82%

① 9.05% 9.64% 17.28% 13.10%
② 7.70% 6.91% 10.88% 9.96%
③ 1.55% 0.98% 1.49% 1.81%
④ 22.42% 16.16% 14.20% 20.50%
⑤ 20.19% 14.19% 13.74% 18.14%
① 9.34% 9.79% 17.19% 13.47%
② 7.81% 6.62% 10.27% 9.96%
③ 1.54% 0.85% 1.29% 1.75%
④ 21.82% 14.63% 12.85% 19.63%
⑤ 19.77% 12.90% 12.61% 17.55%

구분 외부조정 자기조정
不외부조정 전체
(자기+기타) 사업자



<별표 2-9>와 같이 외부세무조정 대상사업자는 2007년부터 2010년

까지 (종합소득금액÷총수입금액)의 비율이 9.23%로 자기세무조정 대

상사업자에 비해 낮은 반면 (과세표준÷총수입금액)의 비율은 7.80%로

오히려자기세무조정대상사업자에비해오히려높은것을확인할수있

다.25) 이러한 결과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적용할 수 있는 특별공제의 항

목이 기부금공제와 연 60만원의 표준공제로 제한적이라서26) <별표 2-

8>과 같이 외부조정 대상사업자와 자기조정 대상사업자가 평균적으로

적용하는 종합소득공제액도 812만 3,000원(5,255만 6,000원-4,443

만 3,000원)과 636만 4,000원(2,118만 8,000원-1,482만 4,000원)으

로큰차이가없기때문에총수입금액이상대적으로낮은자기조정대상

사업자의 (과세표준÷총수입금액)의 비율이더욱큰폭으로하락한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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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①부터 ⑤까지의 비율에 대하여 외부세무조정 대상사업자와 자기세무조정 대상
사업자간의차이분석을하면 Z값이각각 1.65, 10.58, 12.81, 38.51 및 37.85로
두가지유형간에유의적인차이가있는것으로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가설검정
은H0: p䥰p0 H1: p>p0 에표본크기(n)가크고 p0가작지않을경우
Z = (－p0) ÷ (p0q0÷n)0.5 의 검정통계량을이용한것이다(단, 외부세무조정또
는 자기세무조정 대상사업자의 비율, p0는 가중평균비율, q0=1－p0, n은 전체
세무조정대상사업자의수이다).

26) 단, 성실사업자는 연 100만원의 표준공제를 적용하고, 교육비공제와 의료비공
제도적용할수있다.

2010년

평 균

① 9.20% 10.00% 17.27% 13.33%
② 7.74% 6.87% 10.52% 10.00%
③ 1.51% 0.89% 1.32% 1.75%
④ 21.77% 14.64% 12.78% 19.72%
⑤ 19.57% 13.00% 12.56% 17.51%
① 9.23% 9.43% 17.10% 13.31%
② 7.80% 6.60% 10.60% 10.06%
③ 1.56% 0.90% 1.41% 1.81%
④ 22.23% 15.48% 13.61% 20.21%
⑤ 20.04% 13.66% 13.31% 17.97%

구분 외부조정 자기조정
不외부조정 전체
(자기+기타) 사업자



로볼수있다.

또한, 종합소득공제는 사업자의 개인적 특성이 크게 반영되어서 외부

세무조정이 영향을 미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면 외부세무조정을 통해

대상사업자들이 실질적인 과세소득인 종합소득금액을 자기세무조정의

경우에비해크게낮추었다고볼수있다.

이러한추론은 <별표 2-10>과같이세무조정유형별로세무조정전의

(당기순이익÷매출액)의 비율(이하“비율ⓐ”)을 비교하면 외부세무조정

의 경우가 자기세무조정에 비해 높은27) 반면 (종합소득금액÷매출액)의

비율(이하“비율ⓑ”)은 반대로 외부세무조정의 경우가 자기세무조정에

비해 낮은 것을 통해서도 뒷받침할 수 있다. 즉, 외부세무조정 대상사업

자의 경우에는 세무전문가인 외부 세무대리인이 상대적으로 높은 세법

지식을 바탕으로 세무조정을 통해 대상사업자의 과세소득을 낮추기 위

해 노력한 결과 비율ⓐ에 비해 비율ⓑ가 증가하는 정도가 자기세무조정

대상사업자에비해작았던것으로볼수있는것이다.

<별표 2-10> 세무조정 유형별 (당기순이익÷매출액) 비율의 비교

<별표 2-9>를 통해 추가적으로 외부세무조정 대상사업자가 자기세무

조정 대상사업자에 비해 (결정세액÷총수입금액)의 비율이 높아서 종합

소득세의부담이더욱크고이로인해국가의재정수입에더욱공헌하는

27) <별표 2-10>의 비율에 대해서도 외부세무조정 대상사업자와 자기세무조정 대
상사업자 간의 차이분석을 하면 Z값이 2.93으로 두 가지 유형 간의 유의적인 차
이가있는것으로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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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7.14% 6.51%
2008년 6.81% 6.53%
2009년 7.16% 6.89%
2010년 7.21% 7.05%

평균 7.08% 6.76%

연 도 외부조정 자기조정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별표 2-8>과 같이 외부세무조정

대상사업자의 과세표준(4,443만 3,000원)이 자기세무조정 대상사업자

(1,482만 4,000원)에 비해 매우 큰 상태에서 종합소득세의 초과누진세

율이 적용되어서 해당 과세표준에 적용되는 평균적인 세율도 외부세무

조정 대상사업자(22.23%)가 자기세무조정 대상사업자(15.48%)에 비해

매우높아진것때문이라고할수있다.

이 밖에 <별표 2-9>에서 (세액공제·감면÷과세표준)((산출세액÷과

세표준)-(결정세액÷과세표준); 즉, (④-⑤))을 계산하면 외부세무조정

대상사업자(2.19%(22.23%-20.04%))가 자기세무조정 대상사업자

(1.82%(15.48%-13.66%))에 비해더욱크고, <별표 2-8>에서세액공제

감면의금액을계산하더라도외부세무조정대상사업자가 97만 4,000원

(987만 9,000원-890만 5,000원)으로 자기세무조정 대상사업자의 27

만원(229만 5,000원-202만 5,000원)에 비해 매우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세무조정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외부세무조정 대상

사업자의 경우에는 세무전문가인 외부 세무대리인이 상대적으로 높은

세법 지식을 바탕으로 세무조정을 통해 대상사업자의 과세소득을 낮추

기 위해 노력한 결과 세액공제·감면을 더욱 크게 적용했기 때문이라고

할수있다.28)

그러나 세무조정 유형에 따른 이상의 비율차이의 분석은 세무조정 유

형간의규모차이등을고려하지않았기때문에표본자료를이용해서보

다엄밀하게확인할필요가있는데, 이것은제4장의분석을통해서보완

하기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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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이 밖에 세액감면액은 산출세액의 일정비율로 계산되고, 세액공제도 산출세액
의 일정비율을 한도로 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이러한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
로볼수있다.



제2절 외부세무조정서비스의 경제적 효과

자본주의경제체제가안고있는과제는크게효율적인자원배분, 소득

과부의공평한분배, 그리고경제의안정과성장의촉진이라고할수있

고, 이러한 과제를 시장기구에 주로 의존하여 해결하고 있다. 그러나 이

러한 과제를 모두 시장기구로 해결할 경우에는 현실의 시장이 자유롭게

작동하더라도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실패하는‘시장의 실패(market

failure)’가 발생하게 된다. 시장의 실패가 발생하는 원인으로는 불완전

경쟁, 공공재, 외부성(externalities) 및 불확실성이 있는데, 이 중에서

특히 외부세무조정서비스 시장의 실패 원인은 공공재와 외부성이라고

할 수 있고 이 중에서 특히 외부세무조정서비스 시장의 실패 원인은 공

공재와 외부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번 절에서는 이준구(1995a 및

1995b)의논의를참고해서이를분석하기로한다.

1. 외부세무조정서비스의 공공재적인 특성과 관련한 분석

일반적인 사용재(private goods)와 비교할 때 공공재는 <별표 2-11>

과 같이 소비의 비경합성(non-rivalry)과 배제불가능성(non-

excludability)의 특성을가진다.

<별표 2-11> 공공재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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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비의 비경합성：어떤 사람이 재화나 용역의 소비에 참여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
의 소비가능성이 줄어들지 않는 특성

② 소비의 배제불가능성：대가를 치르지 않고 재화나 용역을 소비하려는 사람을 배
제할 수 없는 특성



외부세무조정서비스도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공공재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볼수있다.29)

공공재는이러한특성때문에가격을매기는것이가능하지도않고또

한 바람직하지도 않게 된다. 특히, 배제불가능성의 특성으로 인해 공공

재의 혜택을 원하면서도 그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 의해 공

급된 이후 이에 편승하려는 무임승차자의 문제(free rider problem)가

발생하게된다. 따라서자유로운시장기구에맡길때에는바람직한수준

에서생산될수없게된다.

구체적으로 <그림 2-1>과 같이 사용재의 경우에는 각 개인의 수요곡

선(dA 와 dB)이 주어져 있을 때 이를 수평으로 더해서 시장수요곡선

(dM)을 도출할 수 있고, 시장수요곡선과 공급곡선(S)이 만나는 E의 산

출량이시장전체의최적생산량(Q*)이 된다. 이와반대로공공재의경우

에는각개인의수요곡선(DA 와 DB)이 주어져있을때이를수직으로더

해서30) 시장수요곡선(DM)을 도출할 수 있고, 시장수요곡선과 공급곡선

(S)이만나는 F의산출량이시장전체의최적생산량(Z*)이된다.

공공재의 시장수요곡선의 높이는 개별 수요곡선의 높이를 모두 더 한

것인데, 여기서 개별 수요곡선의 높이는 각 수준의 공공재에 대해 개인

이 지불할 용의가 있는 가격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시장수요곡선

의 높이는 각 수준에 대해 사회의 구성원 모두가 함께 지불할 용의가 있

는가격으로볼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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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물론 <별표 2-11>의 특성을 완전하게 가진 순수한 공공재는 국방서비스와 같은
매우예외적인것이고, 현실에서는불완전한특성을가지거나두가지특성중하
나만 가지는‘순수하지 못한 공공재(impure public goods)’가 더욱 흔하다. 외
부세무조정서비스도 후자에 가까운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순수한 공공재가 아니
더라도이후의분석은적용할수있다.

30) 사용재의 수요곡선을 수평으로 더하는 이유는 모든 사람이 동일한 가격에 직면
하기 때문이고, 공공재의 수요곡선을 수직으로 더하는 이유는 모든 사람이 동일
한양의공공재를소비하기때문이다.



그러나, 각 사람이 공공재에 대한 자신의 수요를 사실대로 표출하지

않거나 인위적으로 축소하여 표출하려는 유인(무임승차의 유인)을 가지

기때문에표출된수요를바탕으로한시장수요곡선은각사람이자신의

수요를 사실대로 표출한다고 가정할 경우의 시장수요곡선(즉, DM)보

다31) 낮을 것이고, 그 결과 시장균형 생산량도 최적생산량(Z*)에 비해

작아질것이다.

<그림 2-1> 사용재와 공공재의 적정생산수준

이상의 논의를 외부세무조정서비스 시장에 적용하면, 외부세무조정

대상사업자는 외부세무조정 서비스의 가장 큰 수요자이면서 반드시 자

신의 비용으로 외부세무조정을 받아야 하지만 다른 경제활동 참가자들

은 역시 외부세무조정 서비스의 수요자이지만 별도의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32) 또한, 외부세무조정 대상사업자도 세무대리인

31) DM을 도출하기 위해 가정한 각 사람의 수요곡선을‘가상수요곡선(pseudo-
demand curve)’라고 하는 것도 수요를 사실대로 표출한다고 가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32) 외부세무조정 대상사업자 외에 별도의 비용을 지출하지 않는 외부세무조정 서
비스의 수요자로는 과세관청 외에 금융기관, 기관투자자, 신용보증기관, 신용평
가기관등이있다. 즉, 동(同) 기관들은대출, 투자, 보증, 신용평가등의의사결정
에 외부세무조정 대상사업자가 지출한 비용으로 생산된 세무조정계산서를 이용
하는것으로볼수있다. 이들중특히과세관청이세무조정계산서를이용하는방
법및그정도는다음장에서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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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재 공공재



과의협의를통해세무조정비용을결정할수있기때문에지불할용의가

있는 가격을 낮추려는(즉, 자신의 수요곡선을 낮추려는) 유인이 존재하

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결과 외부세무조정 시장의 균형생산량은 최적생

산량보다 낮아지게 되는데, 이것은 대상사업자가 세무조정비용을 줄이

기 위해 외부세무조정의 질이 낮은 세무대리인을 선임하거나 자발적 세

무조정을 받으려는 사업자가 비용의 부담 때문에 이를 포기하는 상황이

발생할수있는것을알수있다.33) 따라서외부세무조정시장의균형생

산량을최적생산량수준으로증가시키기위해서는대상사업자의한계비

용을 반영한 외부세무조정의 공급곡선(<그림 2-1>의 S)을 낮추기 위한

외부세무조정비용에 대한 조세지원이나 보조금 지급 등의 정책이 필요

한것을알수있다.

2. 외부세무조정서비스의 외부성과 관련한 분석

어떤 행위가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혜택이나 손해를 가져다 주면

서 이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을 때 외부성(externalities)이 창출되

었다고한다. 외부성은어떤경제현상이시장의테두리밖에서일어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시장은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없게 된다. 즉, 외부성이

존재할때어떤행동과결부되어개인이인식하는비용이나효익이사회

의관점에서본비용이나효익과다르기때문에자율적인시장기구는자

원배분을효율적으로수행하지못하게된다.

외부성이 존재하면 완전경쟁시장에서도 자원배분은 비효율적이게 된

다. 즉, 자원배분의 효율성은 소비자 개인이 인식하는 한계편익(PMB,

private marginal benefit)과 생산자 개인이 인식하는 한계비용(PM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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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그 밖에매출액의증가로외부세무조정대상이될수있는사업자가회계처리의
조작을 통해 매출액을 축소시켜서 외부세무조정을 받지 않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을것이다.



private marginal cost)이 일치하는 조건(PMB=PMC)이 성립하는 것

을의미한다. 그러나소비자나생산자모두가스스로와관련된편익이나

비용에 의해 의사결정을 할 뿐, 사회적인 관점에서 측정된 편익이나 비

용에 입각하여 의사결정을 하지는 않는다. 그런데 효율적인 자원배분은

사회적인 관점에서 평가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사회적인 한계

편익(SMB, social marginal benefit)과 사회적인 한계비용(SMC,

social marginal cost)이 일치하는 조건(SMB=SMC)을 요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아무런 외부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PMB=PMC의 조건이 성립

하기만 해도, SMB=PMB 이고 SMC=PMC 이므로 완전경쟁시장에서는

사회적으로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이루어지게 된다(즉, SMB=PMB=

PMC=SMC). 그러나 외부성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사회적인 관점에서

측정한 한계편익이나 한계비용이 개인적인 관점에서 측정한 것들과 달

라지게된다.

외부성은생산과정에서발생하는외부성과소비과정에서발생하는외

부성으로 발생할 수 있고 이로운 외부성(외부경제(external

economies))과 해로운 외부성(외부불경제(external diseconomies))으

로 구분할수있는데, 생산과정에서나타나는외부성은 PMC와 SMC 사

이에 괴리를 일으키고 소비과정에서 나타나는 외부성은 PMB와 SMB

사이에괴리를일으키게된다.

전술한바와같이외부세무조정은구매자인외부세무조정대상사업자

와 불특정다수의 이용자가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 공공재적인 성격의 서

비스이므로, 외부세무조정 대상사업자가 이를 소비하는 과정에서 외부

경제를 유발한다고 할 수 있다. 즉, 외부세무조정을 통한 대상사업자의

사적한계편익보다사회전체의관점에서본사회적한계편익이더커지

게된다(SMB>PMB). 이 경우에외부세무조정의소비자인대상사업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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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인 한계편익이 사적인 한계비용이 일치하는(PMB=PMC) 수준까지

만소비하게되므로, SMB>PMB=PMC=SMC 의 관계가성립하게되고,

결국 SMB>SMC 의 관계가 성립하기 때문에 사회적인 자원배분의 비효

율성을가져오게된다. 이를 <그림 2-2>를이용하여설명하기로한다.

<그림 2-2> 외부경제를 고려한 외부세무조정의 적정생산량

<그림 2-2>에서 외부세무조정 대상사업자가 외부경제를 고려하지 않

은 외부세무조정의 사적 한계편익과 사적 한계비용이 일치하는

(PMB=PMC 인) 외부세무조정의 생산량은 Q0인데 이것은 외부경제까

지 고려한 사회적 한계편익과 사적 한계비용과 같은 사회적 한계비용이

일치하는(SMB=SMC=PMC 인) 사회적 최적생산량인 Q*보다 작은 것

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외부세무조정의 생산량을 사회적 최적수

준으로 증가시키기 위해서는(Q0→Q*) 조세지원 등을 통해 대상사업자

의 사적 한계비용을 감소시키도록(PMC→PMC1, 균형점은 E0→E1) 유

도하는정책들이필요할것이다.

제3절 연구설계

제2절에서는 일반적인 경제학 이론을 바탕으로 외부세무조정의 경제

적 효과(외부세무조정의 공공재적 성격과 외부경제의 존재)가 발생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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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고, 동(同) 효과로 인한 시장의 실패를 방지하기 위해 대상사업자

의 한계비용을 낮출 수 있는 경제적 인센티브의 제공이 필요한 것을 보

였다.

전술한바와같이대상사업자외에별도의비용을지출하지않고외부

세무조정의사회적편익을얻는수요자로는금융기관, 기관투자자, 신용

보증기관, 신용평가기관 등의 민간부문의 경제활동 참가자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수요자는 과세관청이라고 할 수 있다. 시장의 실패를 방지

하기 위해 대상사업자의 한계비용을 낮추기 위한 이상적인 방법은 각각

의 수요자들이 얻는 사회적 편익에 비례하여 대상사업자의 비용을 분담

하게 하는 것이지만, 편익의 측정 등의 문제로 인해 동(同) 방법을 실제

시행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오히려, 전술한 바와 같이 자

본주의경제체제를유지하는데필수적인하부구조인외부세무조정의성

격을 반영하여 공공재를 공급하고 외부성을 내재화(internalize)시키는

것이정부가수행해야할중요한경제적역할인점을고려하면대상사업

자에 대한 과세관청의 조세지원이나 보조금의 지급 등이 시장의 실패에

대한현실적인개선방안이라고할수있다.

외부세무조정의 대상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등의 타당성은 시장의 실

패에대한정부의개입필요성과함께가장중요한수요자인과세관청이

외부세무조정을통해현저한사회적편익을얻는다면더욱강화될수있

을 것이다. 즉, 외부세무조정을 통해 민간부문의 경제활동 참가자들이

사회적 편익을 얻는 방식은 비교적 명확한 반면 가장 중요한 수요자인

과세관청이 사회적 편익을 얻는 방식은 비교적 잘 알려져 있지 않기 때

문에쉽게이해하기어려운점이있는데, 외부세무조정이납부세액의계

산 외에 실제 조세행정에서도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실태를 확인할

수있다면대상사업자에대한조세지원등의주장은더욱타당성을얻을

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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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장에서는 설문분석을 통해 외부세무조정이 과세관청의 조세행

정, 특히 세원관리 및 세무조사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영향을 미치며

그러한 영향이 커질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외부세무조정과 관련한

조세제도의개선방안을논의하는데필요한근거를제시하고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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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외부세무조정서비스의 조세행정상 활용실태

제1절 설문조사를 위한 표본의 분석

제2장의 분석과 같이 외부세무조정서비스는 공공재적 성격을 가지고

외부효과를제공하는것으로볼수있는데, 동(同) 서비스를이용해서재

정수입을 확보하거나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과세관청이 동(同) 서비

스의 주요한 수요자라고(즉, 외부세무조정서비스의 공공재적 성격으로

인해발생하는외부경제의가장중요한수혜자라고) 할 수있다. 이번장

에서는 이상의 이론적 분석과 같이 외부세무조정서비스가 조세행정, 특

히 세원관리와 세무조사에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

기위해국세공무원을대상으로설문조사를수행하였다.34)35)36) 2012년

34) 구체적인설문지의구성은 <부록>과같다.
35) 설문을 위한 항목별 평가척도는 3점 척도를 이용하였다. 평가척도에 사용할 항

목의 수는 상반된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결정해야 한다. 즉, 항목의 수가 많으
면 정밀한 척도를 사용한다는 의미이므로 측정의 변별력이 높아지는 반면, 응답
자 입장에서는 많은 항목으로 구성된 설문을 보면 부담스럽고 항목들 간의 구분
에 둔감해지는 문제점이 있다. 본 연구의 설문조사 대상인 국세공무원들은 업무
량이 과중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들을 대상으로 많은 항목으로 구성된 복잡
한설문을제시할경우에는회수되는설문이매우작아질수있는문제점이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연구설계 단계에서 항목의 수가 작은 설문을 구성하였다. 박명
호와 심태섭(2008) 등과 같은 선행연구에서도 3점 척도를 이용한 설문조사의 사
례가있다.

36) 또한, 설문을 위한 항목별 평가척도로 긍정적 항목과 부정적 항목의 수가 같지
않은 불균형척도(unbalanced scale)를 이용하였다. 일반적으로는 균형척도
(balanced scale)를 이용해야 하지만, 응답자의 반응이 긍정적인 방향이나 부정
적인 방향으로 치우진 분포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는 경우에는 이에
맞는 불균형척도를 사용하는 것이 척도의 정확성 측면에서 바람직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설문조사 대상인 국세공무원들은 국고주의적 관점의 보수적 인식을 가진
것으로알려져있기때문에연구설계단계에서이를고려한불균형척도를이용한
설문을 구성하였다. 전술한 박명호와 심태섭(2008)을 포함한 다수의 선행연구에
서도 불균형척도를 이용하였다. 구체적으로, 개별설문은 1개의 부정적 항목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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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6일부터 2012년 2월 3일까지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총 93명이 설

문에응답하였는데, 응답자들의인구통계적특성은 <별표 3-1>과같다.

<별표 3-1> 설문응답자의 인구통계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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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의 서로 다른 정도의 긍정적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개의 부정적 항목은
다양한 정도의 부정적 응답을 포괄하도록 하고 2개의 긍정적 항목은 본 연구를
통해 확인하려는 주된 관심의 대상인 외부세무조정서비스에 대한 국세공무원들
의 긍정적 인식이 어떤 형태의 계층구조로 형성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
이다.

37) “법인조사업무 종사 여부”설문에서“현재 종사”나“과거에 종사”라고 답한 응
답자만을대상으로추가로설문조사한것이다.

구분 응답자(명) 구성비율

성별
남성 61 65.6%

여성 32 34.4%

직급

5급 이상 10 10.8%

6급 26 28.0%

7급 32 34.4%

8급 17 18.3%

9급 8 8.6%

국세공무원 재직기간

5년 미만 16 17.2%

5년 이상 15년 미만 39 41.9%

15년 이상 25년 미만 26 28.0%

25년 이상 12 12.9%

세무조사업무 종사 여부

현재 종사 29 31.2%

과거에 종사 40 43.0%

종사 경험 없음 24 25.8%

세무조사업무 종사
기간37)

4년 미만 33 47.8%

4년 이상 7년 미만 24 34.8%

7년 이상 10년 미만 9 13.0%

10년 이상 3 4.3%



<별표 3-1>과 같이 응답자의 성별구성은 남성과 여성이 각각 65.6%

와 34.4%를차지했고, 직급구성은 5급이상, 6급, 7급, 8급및 9급이각

각 10.8%, 28.0%, 34.4%, 18.3% 및 8.6%를 차지했으며, 국세공무원

재직기간은 5년미만, 5년 이상, 15년 이상및 25년이상이각각 17.2%,

41.9%, 28.0% 및 12.9%를 차지했다.38) 또한, 이번절에서보다구체적

으로확인하고자하는외부세무조정서비스의 세무조사상활용실태와관

련한 응답자들의 세무조사 업무 종사여부는 응답자의 31.2%가 현재 세

무조사에종사하고있고, 43.0%가현재는종사하지않지만과거에세무

조사업무경험이있으며, 25.8%가 세무조사경험이없는것으로나타났

다. 추가적으로, 현재 또는 과거에 세무조사 경험이 있는 응답자들만을

대상으로한세무조사업무의종사기간은 4년미만, 4년 이상, 7년 이상

및 10년이상이각각 47.8%, 34.8%, 13.0% 및 4.3%를차지했다.

38) 이상의구성비율은 <별표 3-2>의 2010년국세통계연보의국세공무원의구성비
율과도유사하다.

<별표 3-2> 국세공무원 구성비율 (2010년 국세통계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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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71.9% 5년 미만 28.4%
여성 28.1% 국세공무원 5년 이상 29.2%

5급 이상 7.6% 재직기간 15년 이상 24.2%
6급 24.6% 25년 이상 18.2%

직급
7급 24.2%
8급 26.1%
9급 17.4%

구분 구성비율 구분 구성비율



제2절 설문분석의 결과 및 해석

1. 외부세무조정서비스의 유용성 인식 (설문항목 Q1)

응답자인 국세공무원들이 외부세무조정서비스의 유용성을 어떻게 인

식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세무사가 조정계산서를 작성한 개인사업자

(이하“외부세무조정 대상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용이 스스로 조

정계산서를 작성한 개인사업자(이하“자기세무조정 대상사업자”) 또는

조정계산서를 작성하지 않는 개인사업자와 비교할 때 질적인 차이가 있

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전혀 차이가 없다”라는 응답자

의 비율은 15.1%(14명), “어느 정도 차이가 있다”라는 비율은 51.6%(48

명), “큰 차이가 있다”라는 비율은 33.3%(31명)로 조사되어, 긍정적 응

답의 비율이 부정적 응답에 비해 유의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Z값

=6.74).

<그림 3-1> 외부세무조정서비스의 유용성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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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세무사가 조정계산서를 작성한 개인사업자(이하“외부세무조정 대상사업

자”)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용이 스스로 조정계산서를 작성한 개인사업자(이

하“자기세무조정 대상사업자”) 또는 조정계산서를 작성하지 않는 개인사

업자와 비교할 때 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따라서, 외부세무조정서비스의 유용성 인식에 관한 분석결과39) 국세

공무원들은 대체적으로 동(同)서비스가 종합소득세 신고내용의 품질을

향상시킨다고생각하는것을확인할수있는데, 이러한결과는외부세무

조정제도가비교적당초의취지와같이납세자가직접하기어려운세법

에따른복잡한과세소득과세액의계산을원활하게수행하는것으로국

세공무원들이인식하는것으로볼수있다.

2. 외부세무조정서비스의 신뢰성 (설문항목 Q2)

응답자인 국세공무원들이 외부세무조정서비스와 종합소득세 신고내

용의 신뢰성의 관계를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외부세무조

정이대상사업자의종합소득세신고내용의신뢰성을제고시킨다고생각

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전혀 제고시키지 않는다”라는 응답자의

비율은 16.1%(15명), “어느 정도 제고시킨다”라는 비율은 52.7%(49명),

“크게 제고시킨다”라는 비율은 31.2%(29명)로 조사되어, 외부세무조정

서비스의유용성인식에관한것과매우유사하게긍정적응답의비율이

부정적응답에비해유의적으로큰것으로나타났다(Z값 = 6.53).

따라서, 외부세무조정서비스와 종합소득세 신고내용의 신뢰성의 관계

에관한분석결과국세공무원들은대체적으로동(同)서비스를받은대상

사업자의구체적인납세의무확정내용을보다신뢰할수있는것으로생

각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결과도 역시 유용성 인식의 경우

39) 실증분석에서“어느 정도 차이가 있다”와“큰 차이가 있다”를 긍정적 응답으로
보고, “전혀 차이가 없다”를 부정적 응답으로 본 것이다. 또한, 전술한 바와 같이
가설검정은H0: p䥰p0 H1: p>p0 에표본크기(n)가크고 p0가작지않을경우
Z=(－p0)÷(p0q0÷n)0.5의 검정통계량을 이용한 것이다(단, p은 표본비율,
q0=1－p0 이고, 설문조사의 분석에서 n=93 이고, p0=0.5 이다). 이하의 분석도
마찬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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ˆ

ˆ



와 마찬가지로 외부세무조정제도가 국세행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

수적인것으로국세공무원들이인식하는것으로볼수있다.40)

<그림 3-2> 외부세무조정서비스의 신뢰성

3. 외부세무조정서비스가 효과적인 세원관리와 납세협력의무의 성실한 이

행에 미치는 영향 (설문항목 Q3)

다음으로, 응답자인 국세공무원들이 효과적인 세원관리와 납세협력의

무의 성실한 이행에 미치는 외부세무조정서비스의 영향을 어떻게 인식

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외부세무조정을 통해 조정계산서를 작성하는

것이 과세관청의 효과적인 세원관리와 해당 사업자의 성실한 납세협력

의무 이행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매

우 그렇다고 생각한다”라는 응답자의 비율은 34.4%(32명), “어느 정도

그렇다고 생각한다”라는 비율은 53.8%(50명),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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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설문 Q2(외부세무조정서비스가 종합소득세 신고내용의 신뢰성에 미치는 영향)
와 유사한 설문 Q12(외부세무조정서비스가 동(同)서비스를 통한 종합소득세 신
고내용을바탕으로계산한업종별평균소득율이나부가가치율등의정확성에미
치는영향)의결과도설문Q2와유사하지만, 지면관계상생략하기로한다.

(설문) 외부세무조정이 대상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용의 신뢰성을 제고시킨다

고 생각하십니까?



다”라는 비율은 11.8%(11명)로 조사되어, 긍정적 응답의 비율이 부정적

응답에 비해 유의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고(Z값 = 7.36) 특히 동(同)서

비스의 유용성 인식이나 신뢰성에 미치는 영향에 비해서도 긍정적 응답

의비율이높게나타났다.

<그림 3-3> 외부세무조정서비스가 효과적인 세원관리와 납세협력의무의
성실한 이행에 미치는 영향

따라서, 외부세무조정서비스가 효과적인 세원관리와 납세협력의무의

성실한 이행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분석결과 국세공무원들은 외부세무

조정제도를 통해 과세관청이 의도한 정책적 취지가 비교적 잘 달성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결과는 앞선 설문과 같

이동(同) 제도의필수적인성격과함께이를더욱개선할경우에는국세

행정에 더욱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41)

41) 설문 Q3(외부세무조정서비스가효과적인세원관리와납세협력의무의성실한이
행에 미치는 영향)와 유사한 설문 Q5(외부세무조정서비스가 세법 질서의 준수에
미치는 영향)와 Q6(절세를 위한 세무사의 노력과 세원관리비용의 절감을 고려할
때 외부세무조정서비스가 국가의 재정수입에 미치는 영향)의 결과도 설문 Q3와
유사하지만, 지면관계상생략하기로한다.

34 제3장외부세무조정서비스의조세행정상활용실태

(설문) 외부세무조정을 통해 조정계산서를 작성하는 것이 과세관청의 효과적인 세

원관리와 해당 사업자의 성실한 납세협력의무 이행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4. 외부세무조정서비스가 부당한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 (설문항목 Q4)

다음으로, 응답자인국세공무원들이전술한조성훈(2008)과 같이외부

세무조정서비스의부정적영향으로인해납세의무의성실한이행을오히

려 방해하는 것으로 인식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외부세무조정의 경우

에는세무사가조정계산서를작성하면서직무상독립성에영향을받아서

해당사업자의종합소득세납부세액을부당하게축소하려는경향이있다

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대해“매우크다고 생각한다”라는응답자

의비율은 12.9%(12명), “어느정도존재할것이라고생각한다”라는비율

은 59.1%(55명), “존재하지 않거나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생각한다”라는

비율은 28.0%(26명)로 조사되어, 긍정적 응답의 비율이 부정적 응답에

비해유의적으로큰것으로나타났지만(Z값 = 7.15)42) 대상사업자로부터

대가를 지급받는 동(同)서비스의 특성으로 인해 직무상 독립성이 침해될

수있는문제점은광범위하게인식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그림 3-4> 외부세무조정서비스가 부당한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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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다소 중의적해석이 가능한“어느 정도 존재할 것으로 생각한다”를 부정적 응답
으로 구분하는 경우에는 Z값이 -4.25가 되어서 오히려 부정적 응답이 유의적으
로 큰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동(同)응답을 제외하고 나머지 두 가지 응답만을
고려할경우에는 Z값이 2.27이되어서본문과같이긍정적응답이유의적으로큰
것으로볼수있다.

(설문) 외부세무조정의 경우에는 세무사가 조정계산서를 작성하면서 직무상 독립

성에 영향을 받아서 해당 사업자의 종합소득세 납부세액을 부당하게 축소

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43) “비슷하거나오히려더작을것이다”라는응답만을고려한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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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외부세무조정서비스가 대상사업자의 부당한 조세회피에 미치

는 영향에 관한 분석결과 국세공무원들은 전술한 바와 같이 동(同) 서비

스가과세관청이의도한정책적취지의달성에도움이되는것으로인식

하는반면외부세무조정제도가 세무사의사익추구수단으로활용됨에따

라 대상사업자의 불성실신고가 증가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부정

적으로 인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비록 중대한 부정적 인식의 비

율이 크지는 않지만 이러한 결과는 동(同) 제도의 신뢰성을 보다 확보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논의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점을 제시한 것이라

고할수있다.

추가적으로외부세무조정서비스가부당한조세회피에영향을미칠경

우이것이자기세무조정의경우에비해정도가차이가있는것으로인식

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설문에“매우 크다고 생각한다”또는“어느 정

도 존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로 답변한 응답자만을 대상으로“① 또는

②로 답하신 경우에 이러한 경향이 자기세무조정의 경우에 비해 상대적

으로 크다고 생각하십니까?”라고 질문하였다. 동(同)질문에 대해“훨씬

더 클 것이다.”라는 응답자의 비율은 10.4%(7명), “약간 더 클 것이다.”

라는비율은 28.4%(19명), “비슷하거나오히려더작을것이다.”라는비

율은 61.2%(41명)로 조사되어, 외부세무조정의 경우에 대상사업자의 조

세회피경향이자기세무조정에비해특별히더크지는않을것으로인식

한 응답자의 비율이 유의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Z값 = 1.83).43) 이

러한결과는세무조정의과정에서대상사업자의 조세부담을경감시키기

위한 어느 정도의 조세회피는 불가피하지만 외부세무조정의 경우에는

과도한 조세회피에 대하여 전문가적 관점의 통제가 이루어짐으로써 자

기세무조정에 비해 부정적 영향이 오히려 작아지는 것으로 국세공무원



들이인식하는것으로볼수있다.44)

<그림 3-5> 외부세무조정서비스가 부당한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 - 자
기세무조정의 경우와의 비교

추가적으로외부세무조정서비스가부당한조세회피에영향을미칠경

우 이것이 세무사가 세무조정의 이전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개입하

는 것으로 인식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설문에“매우 크다고 생각한다”

또는“어느 정도 존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로 답변한 응답자만을 대상

으로“① 또는 ②로 답하신 경우에 세무사가 세무조정의 이전 단계인 대

상사업자의재무제표작성에도영향을미친다고생각하십니까?”라고질

문하였다. 동(同) 질문에 대해“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한다”라는 응답

자의 비율은 9.0%(6명),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한다”라는 비

율은 41.8%(28명),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라는 비율은

49.3%(33명)로 조사되어, 외부세무조정의 경우에 세무사의 사전적이고

적극적인 개입 가능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으로 인식한 응

37제1절설문조사를위한표본의분석

44) 설문 Q4(외부세무조정서비스가부당한조세회피에미치는영향)와 유사한설문
Q7(외부세무조정서비스가 고객확보를 위한 부실신고를 유도할 가능성)과 Q8(외
부세무조정서비스가 자발적인 납세의무 이행을 방해하고 부당한 지출을 강요하
는지의여부)의결과도설문Q4와유사하지만, 지면관계상생략하기로한다.

(설문) ① 또는 ②로 답하신 경우에 이러한 경향이 자기세무조정의 경우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답자의 비율이 비교적 무차별한 것으로 나타났다(Z값=-0.12).45) 이러

한 결과는 세무조정을 통한 조세회피를 위해서 세무사가 세무조정의 기

초가 되는 회계처리를 조정하도록 영향을 미치는46) 것 등과 같은 적극

적이고 부정적인 개입을 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국세공무원들이 다소 유

보적으로인식하는것으로볼수있다.

<그림 3-6> 외부세무조정서비스가 부당한 조세회피에 영향을 미칠 경우
세무사의 사전적 개입 가능성

5. 외부세무조정서비스가 세무조사 대상 선정에 미치는 영향 (설문항목

Q9)

다음으로, 응답자인 국세공무원들이 외부세무조정서비스와 세무조사

대상선정여부의관계를어떻게인식하는지를확인하기위한“귀하께서

세무조사 대상자의 선정업무에 종사할 때 해당 사업자가 외부세무조정

을 받았는지의 여부가 해당 사업자의 선정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45) “영향을미치지않는다고생각한다”라는응답만을고려한것이다.
46) 이러한영향을미치는것은개인사업자들은대개회계지식이충분하지않고, 재무

제표에대해서별도의외부감사를받지않기때문에개연성이있다고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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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① 또는 ② 로 답하신 경우에 세무사가 세무조정의 이전 단계인 대상사업

자의 재무제표 작성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응답자의 비율은 29.0%(27명),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라는 비율은

59.1%(55명), “큰 영향을 미친다”라는 비율은 11.8%(11명)로 조사되어,

긍정적응답의비율이부정적응답에비해유의적으로큰것으로나타났

지만(Z값 = 4.04), 외부세무조정서비스의 유용성 인식이나 신뢰성에 비

해서는긍정적응답의비율이낮았다.

세무조사 업무 종사여부 및 종사기간에 따른 응답결과는 <별표 3-3>

과같다.

<그림 3-7> 외부세무조정서비스가 세무조사 대상 선정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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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귀하께서 세무조사 대상자의 선정업무에 종사할 때 해당 사업자가 외부세

무조정을 받았는지의 여부가 해당 사업자의 선정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별표 3-3>과 같이 세무조사 경험이 없는 응답자들 사이에서 긍정적

응답과 부정적 응답의 비율의 차이가 더욱 크게 나타났고, 특히 외부세

무조정서비스가 세무조사 대상기업 선정업무에“큰 영향을 미친다”는

답변은 현재 세무조사업무에 종사하는 응답자들 사이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이전의 분석내용과 같이 국세공무원들이 외부세

무조정의 유용성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내용의 신뢰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인식하고 있지만, 실제 제도적으로는 세무조사 대상기업의 선

정과정에는외부세무조정서비스가 명확한영향을미치지는못하는것으



로 인식하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이것은 세무조사 업무의 종사기간

이 7년 이상으로 장기간인 응답자들 사이에서 부정적 응답의 비율이 가

장높게나타난결과를통해서도확인할수있다.

따라서, 외부세무조정서비스가 세무조사 대상기업의 선정에 미치는

영향에관한분석결과는동(同) 서비스에대한국세공무원들의사전적인

긍정적 인식에도 불구하고 실제 조세행정에는 더욱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전체 국세공무원에게

확인된 긍정적 인식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실제 동(同) 업무에 종사할 때

에는 세무조사 대상기업의 선정에 적용되는 관련규정이나 업무지침 등

에서 외부세무조정서비스의 영향을 명확하게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해

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사전적 인식과 사후적 인식 간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관련 규정의 개정 등을 통해 외부세무조정의 여부를

47) <별표 3-1>과 같이“10년 이상”인 응답자의 수가 작아서“7년 이상 10년 미만”
인응답자와합쳐서분석하였다. 이하의분석도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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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3> 외부세무조정서비스가 세무조사 대상 선정에 미치는 영향

구분
응답자
(명)

응답결과(명, %) 차이분석
(Z값)① ② ③

전체 93 27(29.0%) 55(59.1%) 11(11.8%) 4.04

세무조사
업무 종사

여부

현재 종사 29 10(34.5%) 19(65.5%) 0(0.0%) 1.67

과거 종사 40 12(30.0%) 21(52.5%) 7(17.5%) 2.53

종사경험無 24 5(20.8%) 15(62.5%) 4(16.7%) 2.86

세무조사
업무 종사

기간

4년 미만 33 11(33.3%) 18(54.5%) 4(12.1%) 1.91

4년 이상 24 6(25.0%) 15(62.5%) 3(12.5%) 2.45

7년 이상47) 12 5(41.7%) 7(58.3%) 0(0.0%) 0.58

* ①전혀영향을미치지않는다. ②어느정도영향을미친다.  
* ③ 큰영향을미친다.



보다적극적으로반영할수있을것이다.

이를 좀 더 확인하기 위해 설문에“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또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로 답변한 응답자만을 대상으로“① 또는 ②

로 답하신 경우에 외부세무조정을 받았는지 여부가 해당 사업자의 선정

여부에 미치는 영향이 현재보다 커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고 질

문하였다. 동(同) 질문에 대해“커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라는 응답

자의 비율은 19.5%(16명), “어느 정도 커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는 비

율은 54.9%(45명), “매우 커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는 비율은

25.6%(21명)로 조사되어, 긍정적 응답의 비율이 부정적 응답에 비해 매

우유의적으로큰것으로나타났다(Z값 = 5.52).

세무조사 업무 종사여부 및 종사기간에 따른 응답결과는 <별표 3-4>

와같다.

<그림 3-8> 외부세무조정서비스가 세무조사 대상 선정에 미쳐야 할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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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① 또는 ②로 답하신 경우에 외부세무조정을 받았는지 여부가 해당 사업자

의 선정 여부에 미치는 영향이 현재보다 커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별표 3-3>과는 반대로 <별표 3-4>와 같이 세무조사 경험이 있는 응

답자들사이에서긍정적응답과부정적응답의비율의차이가더욱크게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국세공무원들이 인식하는 외부세무조정서비

스의 유용성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내용의 신뢰성에 미치는 영향에 비해



48) 설문 Q9 및 Q9-1(외부세무조정서비스가세무조사 대상 선정에 미치는 영향 및
미쳐야 할 영향)과 유사한 설문 Q10 및 Q10-1(외부세무조정서비스가 조사사무
처리규정에 반영된 정도 및 반영되어야 할 정도)의 결과도 <별표 3-3> 및 <별표
3-4>와유사했지만, 지면관계상생략하기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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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4> 외부세무조정서비스가 세무조사 대상 선정에 미쳐야 할 영향

실제동(同) 서비스가제도적으로세무조사대상자의선정과정에미치는

영향이 작기 때문에 이러한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 동(同) 서비스의 제

도적영향(즉, 외부세무조정의여부가세무조사대상기업의선정에적용

되는 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 훈령 제1877호, 2010.12.31.)과 같은 관

련 규정이나 업무지침 등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커져야 하는 것으로 응

답한것으로분석할수있다. 또한, 이러한불균형해결의필요성은세무

조사 경험이 있는 응답자들이 더욱 크게 느끼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고,

세무조사업무의종사기간과는관계없이유의한것으로분석할수있다.

따라서, 외부세무조정서비스가 세무조사 대상자의 선정에 미쳐야 할

영향에 관한 분석결과는 동(同) 서비스를 실제 조세행정에 더욱 적극적

으로 반영할 수 있는 가능성으로 인해 그 영향이 더욱 커져야 한다는 것

에대한인식을나타낸것으로볼수있다.48)

구분
응답자
(명)

응답결과(명, %) 차이분석
(Z값)① ② ③

전체 82 16(19.5%) 45(54.9%) 21(25.6%) 5.52

세무조사
업무 종사

여부

현재 종사 29 6(20.7%) 12(41.4%) 11(37.9%) 3.16

과거 종사 33 4(12.1%) 21(63.6%) 8(24.2%) 4.35

종사경험無 20 6(30.0%) 12(60.0%) 2(10.0%) 1.79

세무조사
업무 종사

기간

4년 미만 29 5(17.2%) 16(55.2%) 8(27.6%) 3.53

4년 이상 21 4(19.0%) 11(52.4%) 6(28.6%) 2.84

7년 이상 12 1(8.3%) 6(50.0%) 5(41.7%) 2.89

* ① 커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② 어느 정도 커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③ 매우
커져야한다고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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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임의세무조정이 세무조사 대상 선정에 미치는 영향 (설문항목 Q11)

이상의 외부세무조정서비스의 분석은 소득세법상의 일반적인 강제적

외부세무조정서비스를 중심으로 한 것인데, 이번 절에서는 임의적 세무

조정서비스로분석대상을한정하기로한다. 즉, 특정개인사업자가강제

적 외부세무조정 대상이 아님에도 임의로 외부세무조정을 받은 경우에

이러한 사업자의 자발적인 신호제공행위(signalling)가 추가적인 투입

자원을 보상할 수 있을 정도로 국세공무원들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확인하기 위한“귀하께서 특정 사

업자의 세무조사 대상 선정여부를 검토할 때 해당 사업자가 외부세무조

정 대상자가 아님에도 자발적으로 외부세무조정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가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될 확률이 낮아질 수 있다고 생각하십

니까?”라는질문에대해, “전혀영향을미치지않을것이다”라는응답자

의 비율은 36.6%(34명), “확률이 어느 정도 낮아질 것이다”라는 비율은

54.8%(51명), “확률이크게낮아질것이다”라는비율은 8.6%(8명)로 조

사되어, 긍정적 응답의 비율이 부정적 응답의 비율에 비해 유의적으로

큰것으로나타났다(Z값 = 2.59).

세무조사 업무 종사여부 및 종사기간에 따른 응답결과는 <별표 3-5>

와같다.

<별표 3-5>와 같이 세무조사 경험이 있는 응답자들 사이에서 긍정적

응답과부정적응답의비율의차이가상대적으로크게나타났는데, 이러

한결과는국세공무원들이임의세무조정서비스를 통해향상된세무조정

의 품질과 신뢰성으로 인해 해당 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에도 긍정적

영향을미쳤을것으로인식한것으로분석할수있다.49) 따라서, 국세공

49) 그러나 부정적 응답의 비율도 상당히 높은데 이것은 해당 사업자들이 세무조정
의 품질과 신뢰성을 향상시키려는 목적보다는 납부세액을 축소하기 위해 외부세
무조정서비스를받는것으로인식하는국세공무원들도상당히많은것으로볼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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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원들의 이러한 인식은 강제적 외부세무조정 대상이 아닌 사업자들이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확률을 낮추기 위한 수단으로 성실한 신고와

함께 외부세무조정서비스를 고려할 수 있는 점을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 3-9> 임의세무조정이 세무조사 대상 선정에 미치는 영향

(설문) 귀하께서 특정 사업자의 세무조사 대상 선정여부를 검토할 때 해당 사업자

가 외부세무조정 대상자가 아님에도 자발적으로 외부세무조정을 받은 경우

에는 해당 사업자가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될 확률이 낮아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별표 3-5> 임의세무조정이 세무조사 대상 선정에 미치는 영향

구분
응답자
(명)

응답결과(명, %) 차이분석
(Z값)① ② ③

전체 93 34(36.6%) 51(54.8%) 8(8.6%) 2.59

세무조사
업무 종사

여부

현재 종사 29 9(31.0%) 17(58.6%) 3(10.3%) 2.04

과거 종사 40 15(37.5%) 21(52.5%) 4(10.0%) 1.58

종사경험無 24 10(41.7%) 13(54.2%) 1(4.2%) 0.82

세무조사
업무 종사

기간

4년 미만 33 12(36.4%) 20(60.6%) 1(3.0%) 1.57

4년 이상 24 8(33.3%) 11(45.8%) 5(20.8%) 1.63

7년 이상 12 4(33.3%) 7(58.3%) 1(8.3%) 1.15

* ① 전혀영향을미치지않을것이다. ② 확률이어느정도낮아질것이다. ③ 확률
이크게낮아질것이다.



7. 외부세무조정서비스가 종합소득세 신고의 성실성에 미치는 영향 (설문

항목 Q13)

이상의 분석을 종합하여 외부세무조정서비스가 궁극적으로 종합소득

세세 신고의 성실성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한“이상의 설문을 종

합할 때 외부세무조정을 통해 조정계산서를 작성하는 것이 개인사업자

의종합소득세신고의성실성을제고시킨다고생각하십니까?”라는질문

에 대해, “전혀 제고시키지 않는다”라는 응답자의 비율은 20.4%(19명),

“어느정도제고시킨다”라는비율은 48.4%(45명), “크게제고시킨다”라

는 비율은 31.2%(29명)로 조사되어, 긍정적 응답의 비율이 부정적 응답

의비율에비해유의적으로큰것으로나타났다(Z값 = 5.70).

세무조사 업무 종사여부 및 종사기간에 따른 응답결과는 <별표 3-6>

과같다.

<그림 3-10> 외부세무조정서비스가 종합소득세 신고의 성실성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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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이상의 설문을 종합할 때 외부세무조정을 통해 조정계산서를 작성하는 것

이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의 성실성을 제고시킨다고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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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6>과 같이전체적으로긍정적응답과부정적응답의비율차

이가유의적으로크게나타났는데, 이러한결과는이상에서분석한외부

세무조정서비스의다양한영향을고려할때국세공무원들이동(同) 서비

스가 종합소득세 신고의 성실성을 제고시키는 것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단, 현재 세무조사 업무에 종사하거나 세무조사 업무의

종사기간이 장기간인 응답자들 사이에서는 긍정적 응답과 부정적 응답

의비율차이가상대적으로작게나타났는데, 이것은응답자들이외부세

무조정서비스의 긍정적 효과를 인식하면서도 세무조사 업무 종사 경력

에 따라 강화될 수 있는 국고주의적 성향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추가적으로, 외부세무조정서비스가 법인세 신고의 성실성을 제고시킬

경우 이에 대한 보상의 필요성을 확인하기 위해 설문에“어느 정도 제고

시킨다”또는“크게 제고시킨다”로 답변한 응답자만을 대상으로“② 또

는 ③으로 답하신 경우에 외부세무조정 대상사업자에 대한 조세지원방

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고 질문하였다. 동(同) 질문에 대해

“전혀필요하지않다”라는응답자의비율은 18.9%(14명), “어느정도필

<별표 3-6> 외부세무조정서비스가 종합소득세 신고의 성실성에 미치는 영향

* ①전혀제고시키지않는다. ②어느정도제고시킨다. ③크게제고시킨다.

구분
응답자 응답결과(명, %) 차이분석

(명) ① ② ③ (Z값)

전체 93 19(20.4%) 45(48.4%) 29(31.2%) 5.70

세무조사업
무 종사 여

부

현재 종사 29 12(41.4%) 12(41.4%) 5(17.2%) 0.93

과거 종사 40 6(15.0%) 21(52.5%) 13(32.5%) 4.43

종사경험無 24 1(4.2%) 12(50.0%) 11(45.8%) 4.49

세무조사업
무 종사 기

간

4년 미만 33 7(21.2%) 16(48.5%) 10(30.3%) 3.31

4년 이상 24 8(33.3%) 10(41.7%) 6(25.0%) 1.63

7년 이상 12 3(25.0%) 7(58.3%) 2(16.7%) 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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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하다”라는 비율은 58.1%(43명), “크게 필요하다”라는 비율은 23.0%

(17명)로 조사되어, 외부세무조정을 받은 사업자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의성실성을제고시킨것에대한보상또는지속적인종합소득세성

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조세지원의 필요성을 인식한 응답자의 비율이

유의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Z값 = 5.35).50) 그러나 외부세무조정서

비스가 종합소득세 신고의 성실성을 제고시킨다고 답변한 반면 국고주

의적 관점에서 종합소득세의 성실신고는 납세자의 당연한 의무이기 때

문에 별도의 조세지원이 필요하지 않다고 답변한 응답자의 비율도 상당

한것을확인할수있다.

<그림 3-11> 외부세무조정서비스를 받은 사업자에 대한 조세지원의 필요
성51)

50) 세무조사 업무 종사여부 및 종사기간에 따른 응답결과도 대체적으로 유의적으
로나타났는데, 지면관계상생략하기로한다.

51) 설문 Q13-1(외부세무조정서비스를받은사업자에대한조세지원의필요성)에서
파생한 Q14(외부세무조정서비스를 조세행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세무
사회의 품질관리가 강화될 필요성)의 결과도 <그림 3-11>과 유사했지만, 지면관
계상생략하기로한다.

(설문) ② 또는 ③으로 답하신 경우에 외부세무조정 대상사업자에 대한 조세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마지막으로, 외부세무조정서비스에 대한 조세지원의 필요성을 인식할

경우 구체적인 적용방법을 확인하기 위해 설문에“② 또는 ③으로 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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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경우에 시행가능한 조세지원방안은 어떤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십니

까?”라고 질문하였다. 동(同)질문에 대해“외부세무조정비용의 세액공

제”라는 응답자의 비율은 12.2%(9명), “세무조사 선정비율의 축소”라는

비율은 20.3%(15명), “기타”라는 비율은 67.6%(50명)로 조사되었고,

“기타”중에서 구체적인 조세지원방안을 제시한 응답자는 16명이었다.

이러한결과는외부세무조정서비스에 대한조세지원의필요성을인식한

국세공무원들이 시행가능한 구체적인 조세지원방안들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공통된인식을가지고있는것으로볼수있다. 물론설문에서제시

한“외부세무조정비용의 세액공제”와“세무조사 선정비율의 축소”로 답

변한응답자의비율은상대적으로낮았는데이것은법령(소득세법및조

사사무처리규정)의 개정을 통해서만 반영할 수 있는 조세지원방안들을

단기간에 시행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별표 3-7>에서 응답자들이“기타”의 구체적인 조세지원방안

으로 제시한 것들은 대다수가 법령의 개정 없이도 세무행정에서 반영할

수 있는 것들이란 점이 응답자들의 이러한 인식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설문) ② 또는 ③으로 답하신 경우에 시행 가능한 조세지원방안은 어떤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림 3-12> 외부세무조정서비스를 받은 사업자에 대한 구체적인 조세지
원방안



<별표 3-7> “기타”의 구체적인 답변 (중복 제외)

8. 설문조사의 소결론

이번 절에서는 설문조사를 통한 이상의 분석을 통해 외부세무조정서

비스가과세관청이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신고내용의품질과신뢰성

을판단하는데영향을미치고세무조사대상의선정에도영향을미치며,

그 결과 동(同) 서비스가 종합소득세 신고의 성실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인식되고 외부세무조정에 대한 조세지원의 필요성도 인식되는 것

을확인하였다.

즉, 앞선분석과같이외부세무조정서비스가대상사업자의단순한과

세소득과 세액의 계산에 그치지 않고 공공재적 성격을 가지고 외부효과

를제공하는것으로볼수있을정도로조세행정에서적극적으로활용되

고있기때문에, 이러한분석의결과를바탕으로동(同) 서비스의경제적

효과를지원하기위해조세제도에도입할수있는다양한대안들을이후

의장에서모색해볼수있을것이다.

구체적으로, 다음 장에서 외부세무조정서비스의 경제적 효과에 대하

여 수집한 종합소득세 신고자료를 이용한 실증분석을 통해서도 이번 장

에서 보인 동(同) 서비스의 특수한 성격(공공재적 성격과 외부효과의 제

공)을 보일 수 있고, 이후의 장에서는 이러한 동(同) 서비스의 경제적 효

과를지원하기위해서우리나라의조세제도에도입할수있는다양한조

세지원제도를모색하기로한다.

외부세무조정비용의 소득공제52) 세무조사의 유예
납기연장 및 징수유예 기장세액공제의 적용
특별공제 중 항목별 공제의 적용 성실사업자 선정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판단시 감안 세금포인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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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사업소득금액 계산을 위해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 외에 별도의 종합소득공제
항목으로포함시키는것을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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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외부세무조정서비스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실증분석

제1절 연구가설의 설정

1. 보고이익에 대한 과세소득의 비율의 분석

전술한바와같이외부세무조정서비스에대해서는동(同) 서비스를통

해 납세자의 신고성실도가 제고됨으로써 세법 질서가 잘 지켜지고 국가

의 재정수입에도 기여할 것이라는 당초의 취지가 충분히 실현되고 있다

는 주장과 함께 동(同) 서비스로 인해 국가의 이익보다는 고객확보와 추

가적인 비용을 고려한 불성실신고를 유도한다는 상반된 주장이 제기되

고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다양한 비용을 절감시키기 위해 보고이익을

조정하게 되는데, 보고이익에 의해 결정되는 비용은 크게 조세비용(tax

costs)와 비조세비용(non-tax costs)으로구분할수있다. 가장대표적

인 비조세비용은 재무보고비용(financial reporting costs)인데 동(同)

비용은 보고이익이 낮을 경우 주가가 하락하거나 자본비용이 상승하는

것등과같은경제적부담이발생하는것을의미한다.

대개의법인사업자는보고이익을공시할때조세비용과재무보고비용

간의 상충문제(trade-off)가 발생하기53) 때문에 효율적인 세무계획

(effective tax planning)의 관점에서는조세비용과재무보고비용등을

고려한 총비용(all costs)을 최소화하는 수준에서 보고이익을 결정하게

53) 즉, 보고이익이 높을 경우에는 조세비용은 커지는 반면 재무보고비용은 작아지
게 되지만, 반대로 보고이익이 낮을 경우에는 조세비용은 작아지는 반면 재무보
고비용은커지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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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그러나본연구에서분석하는개인사업자의경우에는재무보고비용을

거의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조세비용의 최소화가 유일한 고려대상일 경

우가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주식이나 채

권의 발행을 통해 외부자금을 조달하지 않고 금융기관 차입금도 대부분

신용대출이아닌담보대출이기때문에재무제표상의보고이익이재무보

고비용에영향을미치는경우는거의없다고할수있다.

또한,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도 받지 않기

때문에54) 편의적인 회계처리를 통해 재무제표상의 보고이익을 최대한

낮추고 보고이익을 바탕으로 세무조정을 하여 조세비용(종합소득세 부

담액)을낮추려는경제적유인이매우크다고할수있다. 보고이익의축

소를 통해 조세비용을 축소하려는 개인사업자의 경제적 유인은 이들에

대한세무조사비율이법인사업자에비해매우낮기55) 때문에사후적불

이익을크게우려하지않고광범위하게이루어진다고할수있다.

개인사업자가자기세무조정을하는경우에는보고이익의축소를통해

조세비용을 축소하려는 일련의 과정에 외부로부터의 통제가 전혀 없기

때문에 해당 개인사업자가 당초에 의도했던대로 조세비용을 낮출 수 있

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세무조정을 위한 전문적 세법 지식이 필요할 수

있지만해당사업자의개인적경험과동업자간에공유된지식등을통해

54) ‘직전사업연도말의 자산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그 주식회사가 분할
하거나다른회사와합병하여새로운회사를설립한경우에는설립시의자산총액
이 10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를 말한다)와‘주권상장법인과 해당 사업연도 또는
다음사업연도중에주권상장법인이되고자하는주식회사’는재무제표를작성하
여 감사인(공인회계사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법인 및 공인회계사법 제41
조의규정에의하여설립된한국공인회계사회에총리령이정하는바에의하여등
록을한감사반(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이하“외감법”) 제3조제1항및
동법시행규칙제2조제1항))에 의한회계감사를받아야한다(외감법제2조및동
법 시행령 제2조). 회계감사의 대상을 주식회사로 제한하는 것은 다른 형태의 회
사들에 비해 이해관계자가 다양하기 때문이고, 자산총액을 100억원으로 제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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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세무조정에 비해서는다소부족하더라도어느정도까지는조세비용

을의도한수준까지낮출수있다고할수있다.

이에 반해 개인사업자가 외부세무조정을 하는 경우에는 보고이익의

축소단계까지는해당개인사업자의의도가반영될수있지만, 보고이익

을 바탕으로 세무조정을 하는 과정에서는 외부로부터의 통제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세무사가 고객확보 등을 위해 세무조정에 대한 전문가

적 통제를 소홀히 함으로써 직무상 독립성이 훼손될 경우에는 조세비용

을 축소하려는 해당 사업자의 의도를 더욱 뒷받침하여 조세회피를 확대

시킬수도있지만, 기본적으로는세무조정에대한전문가적통제를통해

조세회피를축소시킬수있을것이다.

이와 같이 세무조정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상반된 조세회피 확대 가

능성과축소가능성은아래의수식과같이표현할수있다.

개인사업자의 보고이익을 NI, 자기세무조정을 통해 과세소득인 종합

소득금액이 보고이익에 비해 증가하는 비율(즉, (종합소득금액÷당기순

이익))을 TA0, 자기세무조정을 통한 종합소득금액을 TI0라고 하면 식(1)

의관계가성립한다.

는 것은 소규모 회사의 경우에는 이해관계가 미치는 영향이 작고 감사수수료의
부담이회사규모에비해과중할수있기때문이다.

55) 2007년 이후의 국세통계연보에 의하면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연도별 세
무조사비율은 <별표 4-1>과같다.

<별표 4-1>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연도별 세무조사 비율

연도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인원 조사인원 세무조사

비율 가동법인수 조사법인수 세무조사
비율

2007년 2,736,478 4,090  0.15% 372,393 4,174  1.12%

2008년 3,074,419 3,335 0.11% 393,700 2,974 0.76%

2009년 3,584,432 3,068 0.09% 416,117 3,867 0.93%

2010년 3,570,816 3,624 0.10% 440,514 4,430 1.01%

계 12,966,145 14,117 0.11% 1,622,724 15,445 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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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TA0 = TI0 (1)

또한, 비슷한 방식으로 외부세무조정을 통해 종합소득금액이 보고이

익에 비해 증가하는 비율을 TA1, 외부세무조정을 통한 종합소득금액을

TI1이라고하면식(2)의관계가성립한다.

NI×TA1 = TI1 (2)

식(2)에서 TA1은다시 TA0와자기세무조정에비해외부세무조정의경

우에 비해 감소하는 조세회피의 정도인 r1으로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식(3)과같이표현할수있다.

TA1 = TA0×r1

NI×TA0×r1 = TI1 (3)

식(1)과 식(3)을 비교하면 자기세무조정의 경우의 과세소득인 TI0와

외부세무조정의 경우의 과세소득인 TI1의 대소관계는 결국 r1의 값에 따

라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즉, r1<1 인 경우에는 세무사의 외부조정을

통해 과세소득 계산에서 전문가적 통제가 이루어지기 보다는 직무상 독

립성이 훼손되는 정도가 더 크기 때문에 외부세무조정제도가 당초의 취

지를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고, 반대로 r1>1 인 경우에는

동(同) 취지가당초의취지를충분히실현한다고판단할수있는것이다.

현실적으로보고이익이동일하면서세무조정의형태가다른비교대상

기업을 실증분석의 대상으로 수집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상의

논의를 보고이익에 대한 과세소득의 비율인 (TI÷NI)에 적용하는 것이

본 장의 경제적 분석에 보다 타당할 것이다. 그러나 보고이익으로 표준

화한 (TI÷NI)로 비교하더라도역시 r1의 값에따라외부세무조정제도의

정책적 취지가 실현되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점은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는데, 이를표현하면식(4)와같다.



(TI1÷NI)÷(TI0÷NI) = r1 (4)

본 연구의 실증분석에서는 식(4)의 r1의 값이 1보다 큰지 또는 작은지

의여부에따라외부세무조정제도의정책적효과에대해판단하게될것

이다. 그러나 특정한 비율과 1과의 대소관계를 비교하는 것보다는 두 개

의 통계값의 대소관계를 비교하는 것이 보다 일반적인 실증분석의 방법

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보고이익에 대한 과세소득의 비율인 (TI÷NI)이

자기세무조정과 외부세무조정의경우에유의적인차이가있는지에따라

외부세무조정제도의 정책적 효과에 대해 판단하게 될 것이다. 물론 두

가지 판단방법 간에는 아래와 같이 필요충분관계가 성립하기 때문에 후

자의실증분석의결과를전자에그대로적용할수있다.

r1>1  ↔ (TI1÷NI)-(TI0÷NI) > 0 (5-1)

r1<1  ↔ (TI1÷NI)-(TI0÷NI) < 0 (5-2)

귀무가설의 형태로 수립한 실증분석의 첫 번째 연구가설은 아래와 같

이식(5-2)를표현한것이다.

2. 조세감면의 정도의 분석

과세소득에 대한 이상의 논의와 함께 조세감면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적용했는지에 대한 분석을 통해 자기세무조정과 외부세무조정 간의 조

세회피의 정도를 비교할 수 있다. 과세소득인 종합소득금액을 바탕으로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과정에서도 종합소득공제의 차이가 있으

면 두 가지 세무조정의 유형 간에 조세회피의 정도를 비교할 수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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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가설 1>
외부세무조정의 경우에는 자기세무조정에 비해 보고이익에 대한 과세소득의 비율이
낮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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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의 개인적 특성이 많이 반영되는 종합소득공제는 조세회피의 분

석목적으로는타당하지않다고할수있다.

조세감면을통한분석과관련하여 <별표 2-9>와 같이세액공제및세

액감면의규모를통해두가지세무조정의유형간의조세회피의정도를

비교할 수 있지만 동(同) 규모는 과세소득이나 과세표준의 크기에 따른

영향을많이받을수있는문제점이있다. 따라서, 이번절에서는전병욱

(2009) 등과 같이 최저한세 제도에서56)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감면

의적극성을측정하여동(同) 변수를통해두가지세무조정의유형간에

조세회피의정도의차이가있는지(즉, 일반적인인식과같이외부세무조

정의 경우 자기세무조정에 비해 종합소득세 감면의 적극성으로 측정한

조세회피의정도가더큰지)에대해분석하기로한다.

후술하는 연구표본과 같이 사업소득 외의 소득금액이 없는 개인사업

자의 경우에는 <별표 4-2>에서 요약해서 제시한 종합소득세 세액계산

구조와같이손익계산서상의당기순이익에서 출발하여복잡한세무조정

<별표 4-2> 개인사업자의사업소득에대한종합소득세세액계산구조57)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 NI

(+) 세무조정 TA

과세표준 TB

(×) 세율 t

산출세액 TL

(-)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C

부담할 세액 TP

56) 1990년까지는조세감면규제법(현재의조세특례제한법)의각종조세지원을받는
사업자들에게 방위세를 50% 할증하여 적용하였으나 방위세가 폐지되면서 과다
한조세지원의적용으로법인및개인사업자들간의조세부담의공평성과조세수
입의 감소의 문제점이 나타나자 1991년부터 조세지원을 적용받더라도 최소한의
조세를부담하도록하는제도인최저한세제도가시행되고있다.

57) 약어들은임의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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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거친후에과세표준과산출세액을계산하고여기서다시세액감면및

세액공제를차감하여부담하는종합소득세액을계산할수있다.

<별표 4-2>에서세무조정(TA)은 조세감면과는무관한일반적인세무

조정(이하“TA0”)과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과세표준을 계산하기 전에 적

용하는 조세감면(이하“TA1”,58) TA=TA0-TA1)으로 구분할 수 있고, 세

액감면 및 세액공제(C)는 대부분은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제도들(이하

“C1”)이지만 조세감면과는 무관한 소득세법상의 제도들도 있다(이하

“C0”, C=C0+C1, C䥯C1).

거주자의사업소득에대한종합소득세를계산할때조세특례제한법상

의 특별감가상각비의 필요경비산입, 준비금의 필요경비산입, 총수입금

액불산입, 비과세, 소득공제(필요경비산입 등, TA1), 세액감면 및 세액

공제(C1)의 조세감면을59) 적용한 후의 세액(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9호

서식인“최저한세조정계산서”의“차감세액”, 이하“NT”(normal tax))

이 조세감면을 적용하지 않았을 경우의 과세표준(즉, (TB+TA1)=

(NI+TA0), 이하“감면전 과세표준”)에 세율(t)을 곱하여 계산한 산출세

액에 다시 35%를 곱하여 세액(최저한세조정계산서의“최저한세”, 이하

“AMT”(alternative minimum tax))에 미달하는 경우(즉, (AMT>NT)

인 경우)에는그미달하는세액에해당하는조세감면의적용을배제하고

있으므로, 특정 사업자의 조세부담(이하“MT”(minimum tax))은

MT=max(AMT, NT)으로 표현할 수 있다.60) 여기서 다시 최저한세 대

상이 아닌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C0)를 적용하면 부담할 세액(<별표 4-

58) 필요경비산입및총수입금액불산입, 준비금, 과세이연, 비과세및소득공제
59)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되어 있더라도 최저한세의 적용이 배제되는 항목들도 있

다. 즉,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중에서도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1호 서식인“세액공제액 조정명세서”와 제73호 서식인“감면세액 조정
명세서”에열거된항목들만이최저한세의적용대상에해당한다.

60) 조세특례제한법제132조.



3>의“TP”)을계산할수있다.

<별표 4-3> 최저한세를 반영한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세액계산구조

그러나 (AMT>NT)인 경우에는 NT를 AMT를 일치시키기 위하여 조

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규정에 따라 조세감면(즉, TA1 및 C1)의 일부

또는전체의금액을배제하기때문에최저한세가적용될정도로당초조

세감면을 많이 적용한(즉, 당초 (AMT>NT)인) 사업자들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최종적으로 적용한 조세감면은 의도했던 금액보다는

(AMT=NT)가 되도록 작아지게 조정한 것이다(즉, 조정 전에는

{(NI+TA0)·amt}>[{(NI+TA0-TA1)·t}-C1] 이었지만 TA1과 C1대신

TA1(䥰TA1)과 C1(䥰C1)을 적용하여 {(NI+TA0)·amt}=[{(NI+TA0-

TA1)·t}-C1] 이 성립하는것이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을 위해 정의하는 개별 사업자의 종합소득세 감면

의 적극성은 식(6)과 같이 정의한 CREDIT 변수를 이용하여 측정할 수

있다.

CREDIT =  
AMTL - MT

(6)
AMTL - AMT

단, AMTL=(NI+TA0)·t

CREDIT의 분모인 (AMTL-AMT)는 최저한세하에서 특정 사업자가

적용받을 수 있는 최대한의 조세감면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부담할 세액

MT=max(AMT, NT)
AMT=(NI+TA0)·0.35t
NT={(NI+TA)·t }-C1={(NI+TA0-TA1)·t }-C1

TP=MT-C0=max(AMT, NT)-C0

57제1절연구가설의설정

ˆ ˆ

ˆ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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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감소액이고 분자인 (AMTL>MT)는 특정 사업자가 실제 적용한 조세

감면을 통해 얻은 부담할 세액의 감소액이다.61)62) 따라서, CREDIT는

특정사업자가조세감면을통해얻을수있는부담할세액의감소가능액

중에서 실제 적용한 금액의 비율이고, 간단하게“실제 이용한 조세감면

비율”또는“조세감면의 적극성”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0>CREDIT>1

인데 조세감면을 전혀 적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CREDIT=0 이고, 조세

감면을 많이 적용할수록 CREDIT의 값이 증가하며, 최저한세에 해당할

정도로 조세감면을 많이 적용한 경우에는 CREDIT=1 이 되는 것이

다.63)

61) 전술한바와같이당초에는 (AMT>NT)인사업자들이존재하지만이러한사업자
들은 (AMT=NT)가 되도록 조정하기 때문에 조정 후에는 전체 사업자에 대하여
(AMT䥰NT)의 관계가 성립하고, 결과적으로 후술하는 0䥰CREDIT䥰1 의 관계
가성립한다.

62) 물론, “조세감면의 정도”의 측정은 조세감면을 적용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세전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즉, AMTL= (NI+TA0)·t
에서 (NI+TA0)>0 인 경우에만 동(同) 개념을 정의할 수 있고 (NI+TA0)䥰0 인
경우에는 CREDIT의 분모가 0이므로(AMTL=AMT=0) 동(同) 개념을 정의할 수
없다. 단, 후자의 경우에는 결과적으로는 조세감면을 전혀 적용하지 않은 경우와
같으므로CREDIT=0 으로볼수있을것이다.

63) 전병욱(2011)이 국세통계연보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계산한 우리나라 법인들의
기업규모별및연도별평균적인법인세감면의적극성은 <그림 4-1>과같다.

<그림 4-1> 기업규모별 및 연도별 평균적인 법인세감면의 적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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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과 같이 정의한 종합소득세 조세감면의 적극성(CREDIT) 변수를

이용해서 귀무가설의 형태로 수립한 실증분석의 두 번째 연구가설은 아

래와같다.

위 연구가설은 일반적인 인식과 같이 외부세무조정의 경우에는 관련

법령의 엄격한 해석을 바탕으로 조세감면 항목들을 적용하는 대신 직무

상 독립성에 영향을 받아서 해당 사업자의 종합소득세 부담액을 감소시

키기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조세감면을 적용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것이다.

제2절 연구표본의 수집

본 연구의 실증분석을 위해 자기세무조정과 외부세무조정을 통해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각각 50명씩의 개인사업자의 신고관

련자료를64) 무작위의방법으로사적(私的)으로수집하였다.

연구표본으로 수집한 개인사업자들에는 <별표 2-4>의 수입금액 기준

을 초과하는 강제적인 외부세무조정의 대상자들을 제외시켰기 때문에

외부세무조정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50명의 개인사업자는 모두 자

발적으로세무사에게세무조정을의뢰한경우에해당한다. 이와같이강

제적인 외부세무조정 대상인 개인사업자를 연구표본의 수집 대상에서

64) 구체적으로 종합소득세₩농어촌특별세₩지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납부
계산서(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40호 서식(1)), 조정계산서(별지 제46호 서식),
소득금액조정합계표(별지 제47호의 서식), 표준대차대조표(별지 제40호의6 서
식), 표준손익계산서(별지제40호의7 서식), 최저한세조정명세서(별지제69호 서
식) 등이다.

<연구가설 2>
외부세무조정의 경우에는 자기세무조정에 비해 종합소득세 감면의 적극성이 더 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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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한 것은 이들이 상대적으로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

(economies of scale)로 인해 소규모 개인사업자들에 비해 조세회피의

특성이 다를 수 있고, 세무조정을 하는 세무사도 이들의 상대적 중요성

을감안해서자발적인추가적조세회피를할가능성이있기때문에이러

한가능성을통제하기위한것이다.

이와 함께 <별표 2-3>의 수입금액 기준에 미달하여 간편장부대상자

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들도 연구표본에서 제외시켰는데, 이것은 역시

유사한 이유로 조세회피의 특성이나 정도가 다를 수 있고, 이후의 연구

모형에서채택한설명변수도계산할수없기때문이다. 후자의문제점으

로 인해 추계의 방법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개인사업자도 표본에서

제외하였고, 성실납세방식으로 신고한 개인사업자는 일반적인 사업자에

비해 다른 방식의 단순화된 세무조정을 적용하기65) 때문에 역시 비교가

65) 일반납세방식과성실납세방식을비교하면 <별표 4-4>와같다.

구분 일반납세방식 성실납세방식

감가상각비 계상방법 임의상각제도 강제상각제도

감가상각범위액 감가상각방법에 따른 구분 미상각잔액×정액법 상각률

감가상각방법 정액법₩정률법₩생산량비례법 정액법

내용연수 내용연수 범위 內 신고내용연수 기준내용연수

즉시상각의제 대상 中 소
액자산의 취득가액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00만원
이하인 감가상각자산 300만원 이하

대학교, 법정·특례 및 지
정기부금 한도초과액 기부금 단계별로 한도액 적용 공익성기부금 합계액

-(수입금액×0.5%)

기부금 이월손금산입기간 1년 또는 3년 이월손금산입 배제

접대비 한도액 1,200만원(1,800만원)
＋(수입금액적용률) 1,900만원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

한도액

MIN(①, ②)
① 총급여액×5%

② (퇴직급여추계액×30%)-세무
상퇴직급여충당금 이월잔액

MIN(①, ②)
① 총급여액×5%

② (총급여액×20%)-세무상퇴직급
여충당금 이월잔액

과다경비 등, 업무무관비용 및
업무무관자산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손금불산입 不적용

<별표 4-4> 성실납세자의 소득금액 계산특례(법인사업자인 경우의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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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성의측면에서연구표본에서제외시켰다.

또한 연구기간인 2010년에 신규로 개업한 개인사업자는 재무보고나

세무조정상의 특성이 계속사업자와 다를 수 있고 역시 이후의 연구모형

에서 채택한 설명변수를 계산할 수 없기 때문에 연구표본에서 제외하였

다.66) 이 밖에 사업소득 외의 다른 소득금액이 포함될 경우에는 과세소

득이나 세액계산 방법이 순수한 개인사업자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역시

비교가능성의 측면에서 연구표본에서 제외했고, 부동산임대업을 운영하

는개인사업자도과세소득계산방법이그밖의업종과차이가있기때문

에 동일한 이유로 연구표본에서 제외하였다. 추가적으로, 두 가지 이상

의 업종을 겸업하는 경우에도 실증분석에서 필요한 업종 구분의 어려움

때문에 연구표본에서 제외하였고, 기부금 지출액이 있는 개인사업자는

동(同) 지출액을 사업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특별공제

에포함되는기부금공제를받을수있어서선택방법에따라과세소득(사

업소득금액및종합소득금액)에 미치는영향이다르기때문에역시비교

가능성의측면에서표준손익계산서상“기부금”이나조정계산서상“기부

금이월액 중 필요경비 산입액”이나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상

“기부금 공제”가 계상된 개인사업자는 연구표본에서 제외하였는데,67)

66) 신규사업자가 아니더라도 개업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거액의 비용을 고려해서
개업일로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개인사업자는 비교가능성의 측면에서
연구표본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종합소득세 신고관련 자료에서는 신
규사업자인지의 여부만 확인할 수 있어서 연구표본의 수집과정에서 실제 적용하
지는 않았다. 물론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
업중소기업등의소득에대한종합소득세에대하여최초로소득이발생하는과세
연도부터 4년간종합소득세의 50%를감면)을 적용했는지의여부에따라개업초
기의 개인사업자들을 어느 정도 구분할 수 있지만 동(同) 세액감면도 수도권과밀
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반면 본 연구의 연구표본은
대부분서울지역에서수집했기때문에본연구에동(同) 기준을적용하기는현실
적으로곤란했다.

67) 2007년 이후의 국세통계연보에 의하면 개인사업자 중에서 기부금 지출액을 필
요경비에 산입하거나 특별공제에 포함되는 기부금 공제를 받은 비율은 <별표 4-
5>와같이 18%정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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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연구표본에 포함된 개인사업자들의 과세소득은 조정계산서상

“차가감소득”과일치하게된다.

마지막으로, 결손금이나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적인 방

식과는다른조세회피가발생할수있기때문에과세표준확정신고및납

부계산서에 결손금과 이월결손금의 공제명세가 기재되어 있거나 당해

과세연도에당기순손실이발생한경우에는연구표본에서제외시켰다.

이상의내용을정리한연구표본의수집기준은 <별표 4-6>과같다.

과세소득(종합소득금액)
= 이자소득금액 + … + 사업소득금액 + … + 기타소득금액
= 사업소득금액 (다른 소득금액이 포함될 경우 제외)
= 차가감소득금액 + 기부금한도초과액 - 기부금이월액 중 필요경비 산입액
= 차가감소득금액 (기부금 지출액이 있는 경우 제외)
= 당기순이익 + 총수입금액산입·필요경비불산입-필요경비산입·총수입금액

불산입 (본 연구의 정의)

<별표 4-5> 개인사업자의 기부금 신고 현황

연도 기부금공제 필요 경비 합계 확정신고 비율
(①) 산업(②) (③=①＋②) 인원(④) (③÷④)

2007년 468,565 31,789  500,354  2,736,478  18.3%
2008년 529,352 27,807 557,159 3,074,419 18.1%
2009년 566,887 28,044 594,931 3,584,432 16.6%
2010년 617,091 26,878 643,969 3,570,816 18.0%

계 2,181,895 114,518 2,296,413 12,966,145 17.7%

<별표 4-6> 연구표본의 수집기준

① 강제적인 외부세무조정의 대상자 제외
② 간편장부대상자 제외
③ 추계신고자 및 성실납세방식 신고자 제외
④ 신규사업자 제외
⑤ 사업소득 외의 다른 소득금액이 있는 사업자 제외
⑥ 부동산임대업을 운영하는 사업자 제외
⑦ 두 가지 이상의 업종의 겸업사업자 제외
⑧ 기부금 지출액이 있는 사업자 제외
⑨ 결손금, 이월결손금 및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사업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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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연구모형

먼저, 본 연구의 첫 번째 연구가설을 검정하기 위한 연구모형으로 식

(7)의 OLS(ordinary least square) 모형을설정하였다.

RATIOi = β0 + β1*ETAi + β2*ROAi + β3*LEVi + 

β4*LNTAi + β5*DAi + Σkβk*INDi + εi (7)

여기서, RATIOi: i번째사업자의 (사업소득금액÷당기순이익)

ETAi : i번째 사업자가 외부세무조정을 받았으면 1, 자기세무조정을

했으면 0

ROAi : i번째사업자의자산수익률(당기순이익÷총자산)

LEVi : i번째사업자의부채비율(부채÷총자산)

LNTAi : i번째사업자의총자산의자연로그값

DAi : 수정 Jones 모형(Dechow et al., 1995)을 이용한 i번째사업자

의재량적발생액(discretionary accruals)

INDi : i번째사업자의업종68)

εi : 오차항

식(7)의 연구모형에서 종속변수(RATIO)는 첫 번째 연구가설에서 검

정하려는보고이익에대한과세소득의비율을측정한것이다.

독립변수인 ETA는 본 연구의 주된 분석대상인 개인사업자의 외부세

무조정 여부를 나타낸 것으로 회귀계수인 β1의 값이 유의적인 음(-)의

값인 경우에는 <연구가설 1>을 기각하여 외부세무조정을 통해 오히려

해당 사업자의 세무조정이 세법에 충실하도록 하여 조세회피를 억제하

68) “조정계산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6호 서식)에 기재된 6자리의 주업종
코드중앞의두자리숫자로구분한중분류수준에서업종을구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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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결과적으로 국가의 재정수입에도 기여할 것이라는 당초의 취지에 부

합하는것으로판단할수있다.

다음으로, 통제변수인 ROA는 종합소득세의 초과누진세율 하에서 과

세표준의 크기에 따라 유효세율이 달라질 수 있는데, 수익성이 높은 사

업자는 종합소득세 부담액을 절감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또는 세무사를

통해다양한조세최소화전략을채택할가능성이큰점을감안해서수익

성을통제시키기위해채택하였다.

다음 통제변수인 LEV는 해당 사업의 자본구조가 과세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하기 위해 채택하였다. 즉,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필요

경비불산입에 해당하는 예외적인 경우를69) 제외하면 사업소득금액 계

산시 필요경비로 인정되기 때문에 부채비율이 높을수록 과세소득이 감

소하는효과를통제하기위해채택한것이다.

다음 통제변수인 LNTA는 규모의 효과(size effect)를 통제하기 위해

채택하였다.70)

마지막 통제변수인 DA는 식(8)과 같이 설정한 수정 Jones 모형

(Dechow et al., 1995)의 잔차항(residual)으로 이익조정(earnings

management)과 함께비정상적인과세소득신고에대한세무조사의대

상자 선정과 관련한 다수의 선행연구에서71) 채택한 설명변수인 점을 고

69) 채권자불분명사채이자, 건설자금이자, 초과인출금에대한 지급이자및 업무무
관자산관련차입금이자.

70) 주로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기업의 규모와 조세부담과의 관계에 대해 분석한
선행연구에는 두 가지 관점이 있다. 먼저 정치적 비용가설(political cost
hypothesis)에 의하면 기업규모가 클수록 많은 정치적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데
이 중 조세비용이 가장 대표적이라는 것이다(Zimmerman, 1983). 이에 대한 반
대가설은대규모기업일수록로비등을통해조세법령의입법과정과같은정치적
과정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 크고, 다양한 전문가를 활용해서 조세최소화 전략을
채택할 수 있으며, 계열기업을 통해 이익을 이전시킬 수도 있으므로 조세비용이
감소하게된다는것이다(Porcano, 1986).

71) 홍순복과 심호석(1999), 배덕광(2003), 박수원과 이효익(2005), 심충진 등
(2006), 임진윤(2006), 전병욱(2009)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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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해서본연구에서도채택하였다.

(TACCit÷TAit-1) = α1*(1÷TAit-1) + 

α2*{(△REVit-△ARit)÷TAit-1} + 

α3*(PPEit÷TAit-1) + εit (8)

TACCit : i번째 사업자의 t연도의 총발생액(당기순이익-영업활동에

의한현금흐름)72)

TAit-1  : i번째사업자의 t-1연도의기말총자산

△REVit : i번째 사업자의 t연도의 매출액에서 t-1연도의 매출액을

차감한금액

△ARit : i번째사업자의 t연도의매출채권에서 t-1연도의매출채권을

차감한금액

PPEit : i번째사업자의 t연도의기말감가상각자산

εit : 오차항

다음으로, 본 연구의두번째연구가설을검정하기위한연구모형으로

식(9)의 OLS 모형을 설정했는데, 종속변수에 RATIO 대신 CREDIT을

채택한것을제외하면첫번째연구가설을검정하기위한연구모형과동

일하게구성한것이다.

CREDITi = β0 + β1*ETAi + β2*ROAi + β3*LEVi + 

β4*LNTAi + β5*DAi + Σkβk*INDi + εi (9)

여기서, CREDITi: 식(6)으로 측정한 i번째 사업자의“조세감면의 적

극성”(0䥰CREDIT䥰1)

72) 종합소득세의 신고관련 서류에 현금흐름표가 없기 때문에 간접법의 방법으로
계산하였다. 



식(9)에서도독립변수인 ETA는본연구의본연구의주된분석대상인

개인사업자의 외부세무조정 여부를 나타낸 것으로 회귀계수인 β1의 값

이 유의적인 음(-)의 값인 경우에는 <연구가설 2>를 기각하여 조세감면

의적용을통해오히려해당사업자의세무조정이세법에충실하도록하

여 조세회피를 억제하고 결과적으로 국가의 재정수입에도 기여할 것이

라는당초의취지에부합하는것으로판단할수있다.

제4절 실증분석의 결과

1. 기술통계와 상관계수

변수의기술통계량은 <별표 4-7>에서제시하였다.

<별표 4-7> 변수의 기술통계
(n=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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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변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1분위수 중위수 3분위수 최대값

RATIO 1.242 0.283 0.697 1.062 1.222 1.442 2.085

CREDIT 0.241 0.163 0.000 0.008 0.173 0.395 1.000

ETA 0.500 0.503 0.000 0.000 0.500 1.000 1.000

ROA 0.049 0.075 0.008 0.026 0.037 0.054 0.874

LEV 0.582 0.207 0.000 0.439 0.605 0.715 0.913

LNTA 19.021 2.237 17.248 18.329 18.867 19.651 21.340

DA 0.003 0.174 -0.612 -0.053 -0.007 0.045 0.744

RATIO: (사업소득금액·당기순이익)
CREDIT: 조세감면의적극성
ETA: 외부세무조정을받았으면 1, 자기세무조정을했으면 0
ROA: 자산수익률(당기순이익÷총자산)
LEV: 부채비율(부채÷총자산)
LNTA: 기업규모(총자산의자연로그값)
DA: 재량적발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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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7>과 같이 표본 사업자들은 평균적으로 보고이익에 비해 과

세소득을 1.242배 정도 높게 신고했는데 동(同) 비율은 최소 0.697배에

서 최대 2.085배의 사이에서 분포하였다. RATIO의 평균값인 1.242는

<별표 2-9>와 <별표 2-10>을 이용해서전체외부세무조정및자기세무

조정 사업자를 대상으로 계산한 1.30773) 및 1.269의74) 값과 유사한 수

준인것을확인할수있다.

또한, 표본 사업자들은 가능한 최대한의 조세감면 중에서 24.1%를 적

용했는데 조세감면을 전혀 적용하지 않은(CREDIT=0인) 사업자도 있는

반면 최저한세에 해당할 정도로 최대한의 조세감면을 적용한

(CREDIT=1인) 사업자도있는것을발견할수있다. 

이 밖에표본사업자들의평균적인자산수익률, 부채비율및총자산은

각각 4.9%, 58.2% 및 1억 8,232만원(e19.021)이고, 재량적 발생액의 평

균은 전기말자산의 -0.3%로 0과 다르다고 할 수 없으므로(0과 다르다

는 가설에 대하여 계산한 t값은 0.172(=0.003÷(0.174÷1000.5))) 회귀

분석의 잔차항(residual)으로 정의하는 재량적 발생액의 성질을 나타내

고있다. 

변수들간의 Pearson 상관계수는 <별표 4-8>에서 제시하였다. 일부

변수들간의상관관계가실증분석에미칠수있는영향을고려하여식(7)

및 식(9)의 연구모형에서 해당변수들 중 하나씩을 제거한 후 같은 분석

을 했지만 그 결과는 후술하는 <별표 4-10> 및 <별표 4-11>과 거의 같

았다.

73) <별표 2-9>의 9.33%÷<별표 2-10>의 7.14%.
74) <별표 2-9>의 8.26%÷<별표 2-10>의 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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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단일변량분석

<별표 4-9>는 외부세무조정 여부에 따른 종속변수인 보고이익에 대

한 과세소득의 비율(RATIO)과 조세감면의 정도(CREDIT)의 평균의 차

이를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외부세무조정 대상사업자들이 자기세무조정 대상사업자들

에 비해 보고이익에 대한 과세소득의 비율이 높았지만(Z값=1.77), 조세

감면의정도는유의적인차이가나타나지않았다(Z값=-1.03).

<별표 4-8> 변수들간의 상관관계
(n=100)

구분 CREDIT ETA ROA LEV LNTA DA

RATIO -0.064 0.174 -0.089 0.194 0.052 0.086

(0.13) (0.02) (0.16) (0.09) (0.44) (0.35)

CREDIT -0.262 -0.052 -0.064 0.135 0.000

(0.01) (0.34) (0.45) (0.10) (0.97)

ETA 0.041 -0.108 -0.063 -0.018

(0.36) (0.29) (0.53) (0.82)

ROA -0.355 -0.126 0.138

(0.00) (0.01) (0.15)

LEV 0.014 -0.092

(0.047) (0.24)

LNTA 0.027

(0.76)

RATIO: (사업소득금액÷당기순이익)
CREDIT: 조세감면의적극성
ETA: 외부세무조정을받았으면 1, 자기세무조정을했으면 0
ROA: 자산수익률(당기순이익÷총자산)
LEV: 부채비율(부채÷총자산)
LNTA: 기업규모(총자산의자연로그값)
DA: 재량적발생액
* 굵은숫자는 5% 유의수준, 괄호속의숫자는 p-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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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별표 4-9>는 외부세무조정 여부로 구분한 보고이익에 대한

과세소득의 비율(RATIO)과 조세감면의 정도(CREDIT)가 서로 독립적

이라는 제한적인 가정하의 분석이고, 종속변수에 미치는 다양한 통제변

수들의 효과는 고려하지 않은 것이므로 정확한 분석이라고는 할 수 없

다. 외부세무조정 여부가 두 가지 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

석해서 앞선 연구가설들을 통계적으로 검정하기 위해서는 다음 절의 다

변량분석에서각각의연구모형의회귀계수들을관찰해야할것이다.

<별표 4-9> 외부세무조정 여부에 따른 차이 분석

75) Z값은 외부세무조정 대상사업자의 RATIO와 CREDIT 값이 자기세무조정 대상
사업자보다 크거나 작다는 가설에 대하여 계산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모평균이
μ1, μ2인 각각의 모집단에서 추출한 표본의 크기, 표본평균, 표본표준편차가 각각
n1, X, S1과 n2, Y, S2이고 두 표본의 크기가 모두 큰 경우 (n1䥱30, n2䥱30) 중

심극한정리(central limit theorem)에의해 {(X-Y)-(μ1-μ2)} ÷
~ N(0, 1) 을 이용하여계산한것이다.

구분 n
보고이익에 대한

과세소득의 비율 (RATIO)
조세감면의 정도

(CREDIT)

표본평균 표본표준편차 표본평균 표본표준편차
외부세무조정 50 1.293 0.279 0.225 0.161

자기세무조정 50 1.192 0.288 0.258 0.165

Z값75) 1.77* -1.03

*는 5% 유의수준 (단측검정)

3. 회귀분석의 결과

먼저, 첫 번째 연구가설을 검정하기 위한 식(7)을 이용한 회귀분석의

결과는 <별표 4-10>에서제시하였다.

보고이익에 대한 과세소득의 비율의 결정요인에 관한 OLS 모형의 결

과인 <별표 4-10>에서는 외부세무조정 사실(ETA)이 보고이익에 대한



70 제4장외부세무조정서비스의경제적효과에대한실증분석

과세소득의 비율을 유의적으로 증가시켜서 <연구가설 1>을 기각할 수

있는것으로나타났다.

즉, 전술한바와같이대부분조세비용의최소화가효율적인세무계획

을 위한 유일한 고려대상인 개인사업자가 자기세무조정을 하는 경우에

는 보고이익을 바탕으로 한 세무조정의 결과 조세비용의 근거인 과세소

득을 의도한 수준까지 낮출 수 있는 반면, 외부세무조정을 하는 경우에

는 보고이익을 바탕으로 세무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전문가적 통제가 있

다고할수있다. 만약세무사가고객확보등을위해세무조정에대한전

문가적 통제를 소홀히 함으로써 직무상 독립성이 훼손될 경우에는 조세

비용을 축소하려는 해당 사업자의 의도를 더욱 뒷받침하여 조세회피를

<별표 4-10> 보고이익에 대한 과세소득의 비율의 결정요인

RATIOi = β0 + β1*ETAi + β2*ROAi + β3*LEVi + β4*LNTAi + 

β5*DAi + Σkβk*INDi + εi

RATIO: (사업소득금액÷당기순이익)
ETA: 외부세무조정을받았으면 1, 자기세무조정을했으면 0
ROA: 자산수익률(당기순이익÷총자산)
LEV: 부채비율(부채÷총자산)
LNTA: 기업규모(총자산의자연로그값)
DA: 재량적발생액
*는 5% 유의수준 (단측검정)

설명변수 회귀계수 표준오차 t-value

Intercept 0.002 0.023 0.09

ETA 0.104 0.048 2.17*

ROA 0.083 0.037 2.21*

LEV 0.061 0.040 1.47

LNTA -0.008 0.006 -1.26

DA -0.029 0.042 -0.69

adjusted R2 0.077

n 100



확대시킬 수 있지만, 외부세무조정제도의 당초의 취지와 같이 세무사가

세법 지식을 바탕으로 세무조정 과정에서 전문가적 통제를 충실하게 수

행한다면조세회피를축소시킬수있을것이다.

앞선 연구가설의 설명과 같이 본 연구에서는 보고이익에 대한 과세소

득의 비율의 차이를 통해 이러한 상반된 가능성 중에서 어떤 것이 세무

조정과정에서나타나는지에대해실증분석했는데, <별표 4-10>의결과

는 이들 중 후자의 가능성이 유의적으로 실현되는 것을 뒷받침하고 있

다. 이러한 결과는 외부세무조정제도를 통해 납세자의 신고성실도가 제

고됨으로써 세법 질서가 잘 지켜지고 국가의 재정수입에도 기여할 것이

라는동(同) 제도의당초의취지가충분히실현되는것으로해석할수있

을것이다.

<별표 4-10>에서는 이밖에 통제변수 중에서 부채비율(LEV), 기업규

모(LNTA) 및 재량적발생액(DA)은 보고이익에대한과세소득의비율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반면 자산수익률(ROA)은 동(同) 비율에

유의적인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수익

성이 높은 사업자는 종합소득세의 초과누진세율 하에서 소득세 부담액

을절감하기위해조세최소화전략을채택할가능성이클것이라는당초

의 예상과는 상반된 것인데, 자산수익률과 유사한 개념으로 볼 수 있는

매출액순이익률이증가할수록세무조사대상자로선정될가능성이증가

한다는 배덕광(2003)에 의하면 동(同) 결과는 <별표 4-1>과 같이 비록

개인사업자의 세무조사 비율이 전체적으로 매우 낮지만 수익성이 높은

일부 개인사업자는 세무조사의 가능성을 우려해서 과세소득을 비교적

높게신고하는것으로해석할수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연구가설을 검정하기 위한 식(9)를 이용한 회귀분

석의결과는 <별표 4-11>에서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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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11> 조세감면의 정도의 결정요인

RATIOi = β0 + β1*ETAi + β2*ROAi + β3*LEVi + β4*LNTAi + 

β5*DAi + Σkβk*INDi + εi

설명변수 회귀계수 표준오차 t-value

Intercept 0.002 0.023 0.09

ETA 0.104 0.048 2.17*

ROA 0.083 0.037 2.21*

LEV 0.061 0.040 1.47

LNTA -0.008 0.006 -1.26

DA -0.029 0.042 -0.69

adjusted R2 0.077

n 100

CREDIT: 조세감면의정도
ETA: 외부세무조정을받았으면 1, 자기세무조정을했으면 0
ROA: 자산수익률(당기순이익÷총자산)
LEV: 부채비율(부채÷총자산)
LNTA: 기업규모(총자산의자연로그값)
DA: 재량적발생액
*는 5% 유의수준 (단측검정)

조세감면의정도의결정요인에관한 OLS 모형의결과인 <별표 4-11>

에서는 외부세무조정 사실(ETA)이 조세감면의 정도를 유의적으로 증가

시켜서 <연구가설 2>를기각할수있는것으로나타났다.

즉, 전술한바와같이조세감면을얼마나적극적으로적용했는지에대

한 분석을 통해서도 자기세무조정과 외부세무조정 간의 조세회피의 정

도를 비교할 수 있는데, <연구가설 1>에 대한 논의와 마찬가지로 자기세

무조정을 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의 적용을 통해 조세비용을 의도한 수

준까지 낮출 수 있는 반면, 외부세무조정을 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의

적용 과정에서 전문가적 통제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만약 세무사가 고객

확보등을위해조세감면의적용에대한전문가적통제를소홀히함으로

써 직무상 독립성이 훼손될 경우에는 조세비용을 축소하려는 해당 사업



자의의도를더욱뒷받침하여조세회피를확대시킬수있지만, 외부세무

조정제도의 당초의 취지와 같이 세무사가 세법 지식을 바탕으로 조세감

면의 적용 과정에서 전문가적 통제를 충실하게 수행한다면 조세회피를

축소시킬수있을것이다.

앞선연구가설의설명과같이본연구에서는최저한세제도하에서개

인사업자의 조세감면의 정도를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는 별도의 측정치

(CREDIT)를 통해 이러한 상반된 가능성 중에서 어떤 것이 조세감면의

적용과정에서나타나는지에대해실증분석했는데, <별표 4-11>의 결과

는 이들 중 후자의 가능성이 유의적으로 실현되는 것을 뒷받침하고 있

다. 이러한 결과는 <연구가설 1>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외부세무조정제

도를 통해 납세자의 신고성실도가 제고됨으로써 세법 질서가 잘 지켜지

고 국가의 재정수입에도 기여할 것이라는 동(同) 제도의 당초의 취지가

충분히 실현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고, 이러한 일관된 실증분석의 결

과는 동(同) 제도의 긍정적 효과에 대한 합리적 확신을 강화시켜주는 것

이라고할수있다.

<별표 4-11>에서는 이 밖에 통제변수 중에서 자산수익률(ROA), 기업

규모(LNTA) 및 재량적발생액(DA)은 조세감면의정도에유의적인영향

을 미치지 않는 반면 부채비율(LEV)은 동(同) 비율에 유의적인 음(-)의

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 이러한결과는차입금에대한지급이자

는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기본적으로 필요경비에 산입되기 때문에 부채

비율이 높을수록 과세소득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당초의 예

상을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산입을

통해 과세소득을 상대적으로 낮춘 사업자는 이를 바탕으로 계산한 산출

세액과 의도했던 종합소득세 부담세액 간의 격차가 작아져서 조세감면

의적용유인이낮아진것으로해석할수있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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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증분석의 소결론

이번 절에서는 외부세무조정서비스의 조세행정상 활용실태와 관련한

앞선장의설문조사를통한분석에추가하여동(同) 서비스가외부세무조

정제도의 당초의 정책적 취지에 부합하여 해당 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

고과정에서 세무사의 전문가적 통제를 바탕으로 조세회피를 방지함으로

써신고성실도를제고하고국가의재정수입에기여하는지의여부에대하

여사적(私的)으로수집한신고관련자료를바탕으로실증분석하였다.

실증분석의결과외부세무조정을하는경우에는자기세무조정에비해

보고이익에 대한 과세소득의 비율이 유의적으로 높은 반면 조세감면의

정도는 유의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나서 외부세무조정서비스가 해당

사업자 및 세무사의 이해관계에 부합하여 부실신고를 유도하게 된다는

동(同) 서비스에 대한 비판적 견해가 타당하지 않고, 동(同) 서비스의 긍

정적효과에대하여합리적으로확신할수있는것으로나타났다.

따라서, 앞선 장과 이번 장의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외부세무조정서비

스는 전문가적 지식과 통제를 바탕으로 세금의 계산과 신고납부를 대리

함으로써 납세협력의무의 이행을 원활하게 하는 것 외에 공공재적 성격

을가지고외부효과를제공하는것으로볼수있을정도로조세행정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되는 것과 함께 자기세무조정의 경우에 비해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낼 정도로 해당 사업자의 조세회피를 방지하여 성실납세 및

재정수입에 공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분석의 결과

를바탕으로동(同) 서비스의경제적효과를지원하고외부세무조정제도

가비판적접근에서벗어나안정적으로운영될수있도록하는제도개선

방안에대한논의가필요할것이다.

다음장에서는지금까지의분석을바탕으로우리나라의조세제도에도

입할 수 있는 외부세무조정제도에 대한 다양한 조세지원제도를 모색하

기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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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외부세무조정 제도에 대한 개선방안

제1절 외부세무조정 제도에 대한 근거규정의 강화

제2장의 분석과 같이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 및 동 법 시행령 제130

조제1항은종합소득세과세표준및세액의신고·납부에대하여규정하

고 있으나, 특정 사업자의 경우 동법 제70조 제4항에서 열거한 종합소

득과세표준확정신고시 첨부서류인조정계산서를세무사가작성해야한

다는 외부세무조정제도의 근거는 법률이 아닌 동 법 시행령 제131조 제

2항에 규정되어 있다. 또한, 외부세무조정제도의 구체적인 적용대상인

외부세무조정대상사업자의범위는보다하위법령인소득세법시행규칙

제65조의2 제1항에서규정하고있다.

이와 같이 외부세무조정제도가 법률이 아닌 하위 법령에 규정됨으로

인해 동(同)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근거가 취약해지는 문제점이 있

다고 할 수 있다. 즉, 행정부와 함께 입법부인 국회의 심의가 필요한 법

률과 다르게 행정입법인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국무회의의 의결만으로

제정 및 개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외부세무조정제도의 신축적 운영에는

장점이 있지만 동(同) 제도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에는 위험이 있

다고할수있다.

서론에서 언급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2011. 6. 23.자“기획재정부

소관 행정입법 검토보고”와 같이 내부적인 세금계산행위에 불과한 세무

조정을 반드시 세무사를 통해서 하도록 하는 외부세무조정제도가 행정

입법에 의해 이루어지는 점에 대하여 헌법 제59조의 조세법률주의를 위

배하고국민의납세의무이행을중대하게제한함으로써 법치주의원리에

도 반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데, 앞선 장에서의 경제학적 분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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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이러한 비판의 근거가 취약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지만76) 이러한

실증분석을 통한 입증과 대응과 관계없이 동(同)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

영되기 위해서는 근거법령을 법률로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있

다. 물론 외부세무조정제도의 근거법령을 법률로 강화하더라도 이상과

같은 동(同) 제도의 위헌성에 대한 문제제기는 계속적으로 제기될 수 있

지만 적어도 대법원의 위헌명령심판만으로77) 위헌성 여부가 결정되는

시행령과시행규칙에비해법원의제청과헌법재판소의위헌법률심판에

78) 의해 위헌성 여부가 결정되는 법률로 동(同) 제도를 규정하는 것이

안정적운영을위해보다바람직하다고할수있다.

76) 전술한바와같이외부세무조정제도에대한기획재정부소관행정입법검토보고
와조성훈(2008)의 비판및이에대한본연구등의분석을정리하면 <표 5-1>과
같이동(同) 비판의근거가취약한것을확인할수있다.

<별표 5-1> 외부세무조정에 대한 기획재정부 소관 행정입법 검토보고와
조성훈(2008)의 비판 및 동(同) 비판에 대한 본 연구 등의
분석

구분 비판 분석

기획재정부 소관
행정입법 검토보고

행정입법에 의해 이루어지
기 때문에 조세법률주의에
위배

위임입법의 한계를 不일탈, 비례
의 원칙 및 자기책임의 원칙 不
위반 (김웅희₩최숙, 2009)

납세협력비용의 부담 강제
로 납세의무 이행에 중대
한 제한

신고납세제도의 입법목적 달성
에 어렵지 않게 협력할 수 있는
납세의무자에게 무거운 책임을
지우고 그 위반을 제재하더라도
합리적 이유없이 자의적 차별을
한다고 볼 수 없음(김웅희₩
최숙, 2009)

조성훈(2008)

부당한 지출을 강요해서
납세자를 착취의 대상으로
취급

신고성실성을 제고하지 않
고 오히려 부실신고를 유
도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 자기
세무조정에 비해 유의적인 차이
를 나타낼 정도로 성실납세에
공헌하는 것으로 확인됨

77) 헌법제107조제2항.
78) 헌법제107조제1항.



또한, 동(同) 검토보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외부세무조정제도의 운

영을위해서는자기책임에근거한신고납부제도, 납세협력비용부담, 납

세자의재산권침해소지등에대한면밀한검토가필요하고동(同) 제도

가다수의국민들의경제활동과밀접한관련이있는점을고려하면국민

적합의를거쳐국회에서제정하는법률에의해외부세무조정에대한제

도적정당성을확보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할수있을것이다.

제2절 외부세무조정 제도의 활성화 방안

1. 외부세무조정 제도에 대한 기장세액공제의 적용 및 확대

앞선장에서분석한외부세무조정서비스의경제적효과를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근거법령의 강화와 함께 자발적으로 외부세무조정을 받은 사

업자에대한조세지원이필요할것이다.

즉, 외부세무조정제도의경제적효과에대한이론적분석과같이자본

주의경제체제를유지하는데필수적인하부구조인외부세무조정은 공공

재적 성격을 가지고 외부효과를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공공재

를공급하고외부성을내재화시키는것이정부가수행해야할중요한경

제적 역할인 점을 고려하면 외부세무조정 대상사업자의 사적 한계비용

을 감소시킴으로써 외부세무조정서비스의 생산량을 사회적 한계편익과

사적 한계비용이 일치하는 사회적 최적수준으로 증가시키는 것이 필요

한것이다.

외부세무조정대상사업자에대한가장직접적인조세지원은외부세무

조정비용의세액공제이지만세액공제의신설은조세감면의총액과함께

항목수를 규제하는 정부의 입장에서는 수용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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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세무조정제도에 대한지원취지와가장유사한세액공제는기장세액공

제라고할수있다.

소득세법 제56조의2 제1항은 <별표 2-3>의 수입금액기준 등에 의한

간편장부대상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 간편장부79) 또

는 복식부기에따라기장하여소득금액을계산하고간편장부소득금액계

산서 또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및 합계잔액시산표와 조정계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식

(10)과 같이 100만원의한도내에서기장세액공제를적용한다고80) 규정

하였다.

기장세액공제액 = MIN({종합소득산출세액×(사업소득금액÷

종합소득금액)×20%}, 100만원) (10)

<별표 2-3> 및 <별표 2-4>와 같이자발적 외부세무조정 대상자는 간

편장부대상자에 비해 업종별 수입금액의 기준이 2배에 해당하기 때문에

두가지금액기준사이에해당하는개인사업자(예컨대, 직전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1억 5,000만원 이상 3억원 미만인 제조업자)는 기장내용을

바탕으로자발적으로외부세무조정을 받더라도기장세액공제를 받지못

하는문제점이있다.

따라서, 외부세무조정을통한공공재의공급및외부성의내재화와함

께성실신고및재정수입에기여하는긍정적효과를보다확대하기위해

79) ‘간편장부’는“①매출액등수입에관한사항②경비지출에관한사항③고정
자산의 증감에 관한 사항,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할 수 있는 장부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것”이다(소득세법시행령제208조제8항).

80) 단, ① 비치·기록한 장부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의 20% 이상을 누
락하여 신고한 경우 또는 ② 기장세액공제와 관련된 장부 및 증명서류를 해당 과
세표준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지 않은 경우(천재지변 등 부득이
한사유에해당하는경우는제외)에는기장세액공제를적용하지않는다(소득세법
제56조의2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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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자발적외부세무조정대상사업자까지대상을확대하여기장세액공

제를적용하는것이바람직할것이다.

또한, 식(10)에서본연구의연구표본과같이다른소득금액이없는개

인사업자들은종합소득산출세액의 20%를 100만원을한도로기장세액공

제를 적용하기 때문에 500만원(100만원÷20%)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

해당하는 1,386만 6,667원의81) 과세표준까지만 동(同) 세액공제를 적용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실질적 적용기준은 동(同) 세액공제의 적용대상을

82) 매우 제한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자발적 외부세무조정 대상사업자까

지대상을확대하는것과함께한도액을증가시키는것도필요할것이다.

2. 외부세무조정 대상사업자의 확대 및 한시적 세액공제

외부세무조정서비스에대한경제적효과를뒷받침하기위해자발적으

로 외부세무조정을 받은 사업자에 대하여 기장세액공제를 적용하고 동

(同) 세액공제의 한도액을 증가시키는 것과 함께 <별표 2-4>의 수입금

액 기준 등에 의한 외부세무조정 대상사업자의 범위를 확대시키는 것도

제도개선방안으로고려할수있을것이다.

즉, 앞선 절의 기장세액공제의 경우에는 외부세무조정 대상사업자의

사적 한계비용을 감소시킴으로써 외부세무조정서비스의 생산량을 사회

적 최적수준으로 증가시켰는데, 앞선 장에서 분석한 외부세무조정 제도

의 긍정적 효과가 증가하도록 하는(즉, 동(同) 서비스로 인한 편익을 사

적한계편익에서사회적한계편익수준으로증가시키는) 가장확실한방

81) (1,200만원×6%)+{(1,388만 6,667원 1,200만원)×15%} = 100만원
82) 1,386만 6,667원의 과세표준 금액에 <별표 2-9>의 (과세표준÷총수입금액)의

비율을적용하면수입금액이 1억 7,355만원(1,386만 6,667원÷7.99%) 내지 2억
3,188만원(1,386만 6,667원÷5.98%)으로 계산되는데, 동(同) 수입금액은 자발
적외부세무조정대상자를모두포함하기에는부족한수준이라고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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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은 <별표 2-4>의 수입금액 기준 등을 강화해서 외부세무조정의 대상

사업자를강제적으로확대시키는것이라고할수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새롭게 외부세무조정의 대상에 포함되는 사업자들

은외부세무조정비용을부담하게되어서사적한계비용이증가하기때문

에외부세무조정서비스의생산량은다시사회적최적수준보다감소하게

되는데,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동(同)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한시적

으로 동(同)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즉,

외부세무조정서비스로 증가한 세무조정의 품질 등을 통해 해당 사업자

가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사적 한계편익이 증가하고 동(同) 서비스의 공

급 확대로 인해 사적 한계비용이 감소함으로써 별도의 조세지원이 없더

라도 동(同) 서비스의 생산량이 사회적 최적수준이 될 수 있을 때까지는

(즉, <그림 2-2>를수정한 <그림 5-1>과 같이외부세무조정대상사업자

의 사적한계편익이 PMB에서 PMB*로 증가하고, 사적한계비용이 PMC

에서 PMC*로 감소함으로써 자발적 선택에 의한 동(同) 서비스의 생산

량이 Q0에서 Q*로 증가할 때까지는) 외부세무조정비용에 대한 세액공

제의적용이필요하다고할수있다.

<그림 5-1> 외부세무조정 대상사업자의 확대 및 세액공제를 통한 기대효과
(외부세무조정서비스의 사회적 최적수준 생산)

편익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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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세무조정비용에 대한 한시적 세액공제에 대하여 기장세액공제의

경우와 같이 조세감면의 항목수를 증가시킨다는 문제점이 제기될 경우

에는 개인사업자들이 특별한 제한없이 대부분 적용할 수 있는83) 중소기

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84) 감면비율을 신규

외부세무조정 대상사업자의 경우 증가시키는 것을 대체적으로 검토할

수도있을것이다.

3. 외부세무조정 대상사업자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및 과소신고가산세의

유리한 적용

자발적 외부세무조정 대상사업자에 대해서는 앞선 절에서 분석한 성

실신고 및 재정수입에 기여하는 효과를 자발적으로 제공하고 세무사의

전문가적 통제를 자발적으로 수용하는 점을 고려해서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소득세 등의 세무조사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과제척기

83) 대부분의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투자나 연구·개발활동
등과같이해당사업자에게선행하는경제적부담이발생하지만중소기업에대한
특별세액감면은기업규모및업종외에별도의조건이부여되지는않는다.

84) 제조업 등을 영위한 중소기업의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출세액에 <별표 5-2>의감면비율을적용한다.

<별표 5-2>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의 감면비율

구분 제조업·건설업 등 도매업 등

소기업*A
수도권 20% 10%

수도권 外 30% 10%

중기업
수도권 0%*B 0%

수도권 外 15% 5%

*A ‘소기업’은 중소기업 중 상용 종업원수가 10인(제조업은 100인, 광업 등은 50인)
미만이면서매출액이 100억원미만인기업을의미한다.

*B 지식기반사업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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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연장사유인“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추징되는 과세소득에 대

한과소신고가산세를부당과소신고가 아닌일반과소신고에해당하는것

으로규정하는것을검토할수있을것이다.

즉,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및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은 부과제척기간의 연장사유인“부정행위”의

유형을85) 열거하고 있는데, 자발적 선택에 따라 외부세무조정을 받은

결과 위와 같은 긍정적 효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의 사후적

세금부담의 위험을 시간적으로 한정시켜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

다. 물론 <별표 5-3>과 같이 구체적으로 규정된 부정행위의 유형을 외

부세무조정의경우에만구분해서면책범위를확대하는것이현실적으로

는 곤란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마지막의“그 밖의 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는 매우 포괄적이기 때문에 외부세무조정의 경우에는

동(同) 유형의 해당 여부를 엄격하게 해석함으로써 이러한 취지를 실현

할수있을것이다.

또한,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도 부과제척기간

의 연장사유인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40%의 신고불성실 가산

세를 적용하여 일반적인 경우의 10%에 비해서 납세협력의무 위반에 대

85) 부정행위의구체적유형은 <별표 5-3>과같다.

<별표 5-3> 부과제척기간의 연장사유인 부정행위의 유형

①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②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③ 장부와 기록의 파기
④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⑤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비치하지 않은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

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⑥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ERP)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⑦ 그 밖에 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83제2절외부세무조정제도의활성화방안

한행정벌을매우가중하고있는데, 부과제척기간에대한논의와마찬가

지로자발적선택에따른외부세무조정의결과발생한긍정적효과에대

해서는 해당 사업자의 사후적 세금부담의 위험을 금전적으로도 한정시

켜주는것이필요하다고할수있다. 

4. 세무사회의 외부세무조정 품질관리활동에 대한 조세지원

설문조사를 통한 제3장의 분석에서 Q4(외부세무조정서비스가 부당한

조세회피에미치는영향)와 Q14(외부세무조정서비스를 조세행정에적극

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세무사회의 품질관리가 강화될 필요성)의 개별 응

답과86) 같이 동(同) 서비스를 통한 긍정적 효과를 유지하되 외부세무조

정제도가 세무사의 사익추구수단으로 활용됨으로써 불성실신고가 증가

하거나 세무사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나 경쟁 심화 등으로 인해

제기될수있는동(同) 서비스에대한비판적논의가재발하는것을방지

하기위해서는외부세무조정에대해서도외부감사를받은기업의감사보

고서에 대하여 공인회계사회가 시행하는 품질관리(quality control)와

유사한 방식으로 세무사회의 품질관리활동이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고

할수있다. 즉, 세무사회의자체적인품질관리활동을강화하여불성실한

외부세무조정에 대하여 불이익을 제공함으로써 외부세무조정서비스의

품질을 유지하고 동(同) 서비스에 대한 외부적 비판에 대하여 대응할 수

있는데, 과세관청에서도 이러한 세무사회의 자체적 노력에 대하여 공익

적측면에서조세지원을제공하는것을검토할수있을것이다.

구체적으로, 세무사회에서제정한세무조정계산서감리규정은“세법에

86) 전술한 바와 같이 Q14는 동(同)설문이 파생한 Q13-1(외부세무조정서비스를 받
은 사업자에 대한 조세지원의 필요성)의 결과와 유사하게 긍정적 응답의 비율이
부정적응답에비해유의적으로높게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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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한세무조정계산서의정확을기하기”위하여세무조정계산서감리위

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함으로써 소득세 세무조정계산서 등에 대한 감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동(同) 업무를 수행하는 지

방세무사회감리위원회는위원장 1인, 간사 1인 및약간명의감리위원으

로구성되어서외부세무조정서비스에 대하여엄격한품질관리를하기에

는활용가능한자원이다소부족하다고할수있다.

물론 외부세무조정서비스에 대한 감리업무의 강화는 동(同) 서비스의

품질 유지를 통해 고객을 유치하고 높은 보수를 받기 위한 자발적인 신

호제공행위(signalling)로 세무사들을 위임해서 세무사회에서 수행해야

하지만, 이와같은감리업무의강화로인해추가적으로발생하는비용에

대해서는동(同) 서비스로인해편익을제공받는과세관청에서도조세지

원의 형태로 동(同)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안이

라고할수있다.

이를 위해서 수익사업에 대한 법인세액 계산시 세무사회의 감리업무

비용을 공제가능한 손금으로 인정하면서 대체인력의 고용을 위해 지출

한 추가적 인건비에 대한 일자리 나누기(job-sharing) 지원 규정(조세

특례제한법 제30조의3)과 유사하게 동(同) 비용의 일정비율을 세무사회

의과세소득에서추가로공제하는 (즉, 실질적으로는손금을중복적으로

인정하는)87) 것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소득세 세무조정계산서

에대하여감리기한인당년 8월말까지의88) 감리결과잘못된신고내용이

발견되어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수정신고에 대한 가산세의 감면규

정(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에도89) 불구하고 과소신고가산세를 면제

87) 이와 같이 특정 비용을 기본적으로 손금으로 인정하면서 동(同) 비용의 일부에
대하여 추가적인 조세혜택을 제공하는 것을(결과적으로 동(同) 비용의 일부에 대
해서는이중적인조세혜택을제공하는것을) “super-deduction”이라고한다.

88) 세무조정계산서감리규정제6조제2항제2호.
89) 법정신고기한경과후 2년이내에수정신고를한경우에는과소신고가산세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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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환급신고가산세에서 <별표 5-4>의 감면비율을 곱한 금액을 감면한다. 단,
과세표준과세액에관하여경정이있을것을알고수정신고한경우에는적용하지
않는다.

<별표 5-4> 수정신고로 인한 가산세의 감면비율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의 기간

6개월 이내
6개월 초과
1년 이내

1년 초과
2년 이내

감면율 50% 2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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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외부세무조정제도에 대하여 일련의 비판적 논의가 제기되

는 상황에서 이론적, 실증적 연구를 통해 동(同) 제도의 효과에 대하여

분석한 후에 당초의 취지에 더욱 부합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동(同) 제도의 안정적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학술적 근거

를제시하기위해진행하였다.

먼저, 외부세무조정서비스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이론적 분석에 의하

면 동(同)  서비스는 공공재적 성격을 가지고 외부효과를 제공하는 것으

로볼수있으므로, 이러한효과로인한시장의실패를방지하기위해대

상사업자의 한계비용을 낮출 수 있는 경제적 인센티브의 제공이 필요한

것을보였다.

다음으로, 외부세무조정서비스가 가장 중요한 수혜자라고 할 수 있는

과세관청의 조세행정에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국세공무원을대상으로수행한설문조사에의하면동(同) 서비스가

과세관청이개인사업자의종합소득세 신고내용의품질과신뢰성을판단

하는데 영향을 미치고 세무조사 대상의 선정에도 영향을 미치며, 그 결

과 동(同) 서비스가 종합소득세 신고의 성실성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인식되고 외부세무조정에 대한 조세지원의 필요성도 인식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외부세무조정서비스가 외부세무조정제도의 당초의 정책적

취지에 부합하여 해당 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과정에서 세무사의 전

문가적통제를바탕으로조세회피를방지함으로써 신고성실도를제고하

고국가의재정수입에도기여하는지의여부에대하여사적(私的)으로수

집한 신고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실증분석하였다. 실증분석의 결과 외부

세무조정을 하는 경우에는 자기세무조정에 비해 보고이익에 대한 과세



소득의 비율이 유의적으로 높은 반면 조세감면의 정도는 유의적으로 낮

은 것으로 나타나서 외부세무조정서비스가 해당 사업자 및 세무사의 이

해관계에 부합하여 부실신고를 유도하게 된다는 동(同) 서비스에 대한

비판적견해가타당하지않고, 동(同) 서비스의긍정적효과에대하여합

리적으로확신할수있는것으로나타났다.

이상의분석결과를바탕으로외부세무조정서비스의경제적효과를지

원하고외부세무조정제도가 비판적접근에서벗어나안정적으로운영될

수있도록본연구에서제시한조세지원방안은아래와같다.

첫째, 외부세무조정제도의 근거법령을 현재의 시행령에서 법률로 강

화함으로써 동(同) 제도의 취약한 기반을 확충하고 제도적 정당성을 확

보해야할것이다.

둘째, 외부세무조정서비스의 경제적 효과를 뒷받침하기 위해 자발적

으로 외부세무조정을 받는 사업자에 대하여 기장세액공제를 적용하고

한도액을증가시켜야할것이다.

셋째, 같은 취지로 외부세무조정 대상사업자의 범위를 확대시키면서

이로 인해 증가하는 사업자의 외부세무조정비용은 한시적인 세액공제

등을적용해야할것이다.

넷째, 유사한 취지로 자발적으로 외부세무조정을 받는 사업자에 대해

서는경제적효과와함께전문가적통제를자발적으로수용하는점을고

려해서 부과제척기간의 연장사유 및 과소신고가산세의 중과사유인“부

정행위”를엄격하게해석하여적용해야할것이다.

마지막으로, 세무사회의 감리업무를 통한 동(同) 서비스에 대한 품질

관리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감리업무비용에 대한 중복적 손금계상과 함

께수정신고시과소신고가산세의면제도적용해야할것이다.

본 연구는 외부세무조정제도의 제도적 정당성에 대한 다양한 분석을

통해동(同) 제도의발전에참고할수있는정책적시사점과구체적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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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개선방안을 제시한 것에 공헌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자료수집

의어려움으로인해매우제한적인표본을대상으로경제적분석이진행

된 점에서 연구방법론상의 한계를 지적할 수 있지만, 본 연구를 바탕으

로 외부세무조정제도를 보완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장래의 개편방안을

모색하고 구체적인 제도개선방안의 논의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기를

기대할수있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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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설문지>

아래의 설문은 외부세무조정서비스의 조세행정상 활용실태를 연구하기 위한 것이고,

연구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답변자의 인적사항이나 답변내용을 추론할

수 있는 어떠한 정보도 외부로 유출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답변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Q1) 세무사가 조정계산서를 작성한 개인사업자(이하“외부세무조정 대

상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용이 스스로 조정계산서를 작성한

개인사업자(이하“자기세무조정 대상사업자”) 또는 조정계산서를

작성하지않는개인사업자와비교할때질적인차이가있다고생각

하십니까?

①전혀차이가없다. ②어느정도차이가있다.

③큰차이가있다.

Q2) 외부세무조정이 대상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용의 신뢰성을 제

고시킨다고생각하십니까?

①전혀제고시키지않는다. ②어느정도제고시킨다.

③크게제고시킨다.

Q3) 외부세무조정을 통해 조정계산서를 작성하는 것이 과세관청의 효

과적인 세원관리와 해당 사업자의 성실한 납세협력의무 이행에 도

움을주고있다고생각하십니까?

①매우그렇다고생각한다.

②어느정도그렇다고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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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그렇지않다고생각한다.

Q4) 외부세무조정의 경우에는 세무사가 조정계산서를 작성하면서 직무

상 독립성에 영향을 받아서 해당 사업자의 종합소득세 납부세액을

부당하게축소하려는경향이있다고생각하십니까?

①매우크다고생각한다.

②어느정도존재할것이라고생각한다.

③존재하지않거나매우낮은수준이라고생각한다.

Q4-1) ① 또는 ②로 답하신 경우에 이러한 경향이 자기세무조정의 경

우에비해상대적으로크다고생각하십니까?

①훨씬더클것이다. ②약간더클것이다.

③비슷하거나오히려더작을것이다.

Q4-2) ① 또는 ②로 답하신 경우에 세무사가 세무조정의 이전 단계인

대상사업자의재무제표작성에도영향을미친다고생각하십니까?

①큰영향을미친다고생각한다

②어느정도영향을미친다고생각한다.

③영향을미치지않는다고생각한다.

Q5) 외부세무조정을 통해 조정계산서를 작성하는 것이 대상사업자의

세법질서준수에도움을주고있다고생각하십니까?

①매우그렇다고생각한다.

②어느정도그렇다고생각한다.

③그렇지않다고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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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6) 세무사가 외부세무조정을 통해 해당 사업자의 종합소득세 납부세

액을 축소하기 위해 노력하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세원관리에 투입

되는 비용이 절감되는 점을 고려하면 결과적으로 외부세무조정이

국가의재정수입에도움을주고있다고생각하십니까?

①매우그렇다고생각한다.

②어느정도그렇다고생각한다.

③그렇지않다고생각한다.

Q7) 세무사의 외부세무조정이 궁극적으로 전문가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납세협력의무의 이행에 조력하는 것보다는 고객확보를 위한 부실

신고를유도할가능성이더욱크다고생각하십니까?

①매우그렇다고생각한다.

②어느정도그렇다고생각한다.

③그렇지않다고생각한다.

Q8) 세무사의 외부세무조정이 결과적으로 해당 사업자의 자발적인 납

세의무 이행을 방해하고 이들에게 부당한 지출만을 강요하고 있다

고생각하십니까?

①매우그렇다고생각한다.

②어느정도그렇다고생각한다.

③그렇지않다고생각한다.

Q9) 귀하께서 세무조사 대상자의 선정업무에 종사할 때 해당 사업자가

외부세무조정을 받았는지의 여부가 해당 사업자의 선정 여부에 영

향을미칠수있다고생각하십니까?

①전혀영향을미치지않는다. ②어느정도영향을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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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큰영향을미친다.

Q9-1) ① 또는 ②로 답하신 경우에 외부세무조정을 받았는지 여부가

해당사업자의선정여부에미치는영향이현재보다커져야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커질필요가없다고생각한다.

②어느정도커져야한다고생각한다.

③매우커져야한다고생각한다.

Q10) 세무조사 대상자의 선정과 관련하여 국세청 훈령인‘조사사무처

리규정’에 외부세무조정 대상사업자인지의 여부가 선정기준에 묵

시적으로반영되어있다고생각하십니까?

①전혀반영되지않았다. ②어느정도반영되었다.

③크게반영되었다.

Q10-1)① 또는 ②로 답하신 경우에‘조사사무처리규정’에 외부세무조

정 대상사업자인지 여부가 선정기준에 반영되는 정도가 현재보다

커져야한다고생각하십니까?

①커질필요가없다고생각한다.

②어느정도커져야한다고생각한다.

③명시적으로반영되어야한다고생각한다.

Q11) 귀하께서 특정 사업자의 세무조사 대상 선정여부를 검토할 때 해

당 사업자가 소득세법상 외부세무조정 대상자가 아님에도 자발적

으로 외부세무조정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가 세무조사 대상

자로선정될확률이낮아질수있다고생각하십니까?

94 부 록



①전혀영향을미치지않을것이다.

②확률이어느정도낮아질것이다.

③확률이크게낮아질것이다.

Q12)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할 때 고려하는 동일 업종의 평균 소득율이

나 부가가치율 등을 계산할 때 업종별로 외부세무조정 대상사업자

의비율이높을경우에는해당업종의비율정보의정확성이향상될

수있다고생각하십니까?

①전혀향상되지않을것이다. ②어느정도향상될것이다.

③크게향상될것이다.

Q13) 이상의 설문을 종합할 때 외부세무조정을 통해 조정계산서를 작

성하는 것이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의 성실성을 제고시킨

다고생각하십니까?

①전혀제고시키지않는다. ②어느정도제고시킨다.

③크게제고시킨다.

Q13-1) ② 또는 ③으로 답하신 경우에 외부세무조정 대상사업자에 대

한조세지원방안이필요하다고생각하십니까?

①전혀필요하지않다. ②어느정도필요하다.

③크게필요하다.

Q13-2) ②또는③으로답하신경우에시행가능한조세지원방안은어

떤것들이있다고생각하십니까?

①외부세무조정비용의세액공제

②세무조사선정비율의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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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기타( )

Q14) 세무사의 외부세무조정서비스로 인한 사회적 편익을 제고시키

고 이를 조세행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외부세무조정에 대

한세무사회의품질관리가강화될필요가있다고생각하십니까?

①전혀필요하지않다. ②어느정도필요하다.

③크게필요하다.

<통계분류>

D1) 귀하의성별은무엇입니까?

①남성 ②여성

D2) 귀하의직급은무엇입니까?  급

D3) 귀하께서는국세공무원으로근무한기간을얼마나되십니까?          

년

D4) 귀하께서는현재또는과거에세무조사업무에종사하신경험이있

으십니까?

①현재종사하고있다. ②과거에종사하였다.

③경험이없다.

D4-1) ①또는②의경우세무조사업무에종사한기간을얼마나되십

니까?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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